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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시행 시 유의사항

￭ 관련 법령과 사업 목적 및 지침의 취지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제공 절차, 추친 체계 등은 지역 

상황에 맞게 변경하여 적용 가능합니다.

￭ 사업을 수행하는 시･도에서 지역별 대상자 선정기준, 예산 집행방식 등 주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거쳐 변경 가능합니다.

￭ 중앙정부의 지원 외에도 지역 자체 재원으로 추가 지원이 가능하며,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추가로 지원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와 사전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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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개요

1 개요

(필요성) 중앙정부 주도의 복지지원체계는 지자체별 특성과 지역주민의 다양한 욕구 

충족이 어려워 사각지대 발생 가능

- 사회서비스 시장 활성화를 통해 지역의 청년･여성 등 고용 취약계층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 확대 필요

(추진배경) 지역주민의 수요와 서비스 공급자원을 고려하여 지자체가 직접 서비스를 

개발하고 제공할 수 있는 지원 체계 마련

(개요)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지역 상황과 특수성, 지역주민의 욕구 등을 

고려해 중앙정부가 지원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주도적으로 기획하여 제공하는 다양한 

세부 사업을 포함하고 있음

- 중앙은 지역이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해 제공하고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신규서비스 개발 및 보급, 시범사업의 추진, 예산 지원 및 가이드라인 마련,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시스템 운영 등을 통해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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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추진 경과

’13년 가사･간병 방문사업(’04.8),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06.4),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07.7)을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의 내역사업으로 포괄보조 방식 전환

’15년 일반회계에서 ‘지역발전특별회계’로의 전환을 통해 포괄보조(Block Grant)를 

제도화하여 지자체의 자율성과 책임성 부여

’19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지역자율계정(포괄보조)’에서 ‘지역지원계정’으로 변경

’22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지방이양, ‘청년마음건강 지원사업’ 신규 추진

’23년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의 계정을 지역자율계정과 지역지원계정

으로 분리하고 계정별 내역사업 편성

세부사업명
지역자율계정

(시･도 자율편성사업)

지역지원계정

(부처 직접편성사업)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생활사회서비스 투자사업

’24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로 명칭 변경,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지역지원계정 내 내역사업으로 ‘긴급돌봄 지원사업’ 신설

세부사업명
지역자율계정

(시･도 자율편성사업)

제주특별

자치도계정

세종특별

자치시계정

지역지원계정

(부처 직접편성사업)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생활사회서비스 투자사업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긴급돌봄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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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긴급돌봄 지원사업 개요

1 추진 배경

관련 현황

1인 가구 증가, 저출산･고령화 등 사회･인구 구조 변화, 팬데믹 등 새로운 사회적 

위험으로 돌봄 수요 증가

- 갑작스러운 질병･부상 등으로 긴급한 돌봄 수요가 발생했으나 가족 내 돌볼 사람이 

없는 문제는 새로운 사회적 문제로 부상

❙ 1인가구 현황 ❙

* 출처 : 통계청, ’22.

❙ 부모 돌봄을 가족의 책임으로 보는 정도 ❙

* 출처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3.

위기로 인한 소득 상실에 대한 지원 제도(‘긴급복지’)는 있지만 긴급한 돌봄 공백을 

지원하는 제도는 부재

- 기존의 돌봄 제도는 대상자 결정에 다소 긴 시간이 소요되고, 결정 이후부터 중장기 

지원하고 있어 긴급 대응에 어려움

*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장애인활동지원은 대상자 선정에 1~2개월 내외 소요, 대상자 선정 이후 

2년(장기요양), 3년(활동지원)마다 재판정을 거쳐 계속 지원

- 시설 돌봄 서비스로 ‘발달장애인 긴급 돌봄’ 사업이 있으나 긴급한 재가 돌봄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는 부재

사회서비스 고도화 추진에 따른 서비스 사각지대 해소 및 전 국민 돌봄체계 구현을 

위한 서비스 필요

개선 방향

긴급하고 일시적인 돌봄 공백에 대응할 수 있는 서비스로 국민 돌봄불안을 해소하고 

국민의 삶의 질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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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추진 방향

돌봄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복지서비스를 보다 촘촘하게 연계

긴급한 돌봄 공백을 해소하고자 하나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가 없는 경우, 복지서비스 

신청 후 선정 전까지 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등 서비스 사각지대를 채워 돌봄 

공백을 보완 

긴급돌봄 서비스 제공 전･후로 지원가능한 복지서비스 간 연계를 통해 끊김없이 

촘촘한 서비스 제공

민･관 협업을 통한 보편적 서비스 제공기반 구축

서비스 제공에 민간의 제공기관이 참여하도록 해 민간의 우수한 역량을 활용한 

광역 단위 제공기반 구축 

광역지원기관인 시･도 사회서비스원은 서비스 제공보다는 사업 전반의 관리, 운영 

등을 통해 안정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

소득 수준에 관계 없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사회서비스 고도화 방향에 따라 서비스 이용자를 중산층으로 확대해 소득 취약계층은 

아니지만 긴급한 돌봄이 필요한 경우라면 이용가능하도록 하고 소득에 따라 차등화된 

본인부담을 부과 

일부 지역에서 시범적 형태로 사업을 추진하고 제도 모형 및 서비스의 효과성을 검증해 

보완･확산 

지역별 상황을 반영해 각 지역에 가장 적합한 방식으로 계획을 수립, 추진 체계를 

마련하고 사업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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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서비스 개요

1. 목적

질병, 부상, 주돌봄자의 갑작스러운 부재(사망, 입원 등) 등으로 인한 돌봄 공백을 신속히 

보완해 국민의 돌봄불안 해소

2. 서비스 대상

질병, 부상, 주돌봄자 부재 등으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위기상황이 발생했으나 

기존 서비스로 돌봄을 받기 어려운 국민

- (소득 기준) 소득 수준에 따른 대상자 기준 없이 ‘긴급히 서비스가 필요한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소득에 따라 본인부담 차등 부과 

- (대상 제외) 일반적 아동 양육, 즉시 개입이 필요한 사고, 자살시도, 학대사례, 자연재난 

등으로 거주가 불안정한 경우 등은 제외

- (연령 요건) 서비스의 특성상 ‘성인 돌봄(만 19세이상*)’을 주 대상으로 하나, 예외적으로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경우 연령에 관계 없이 지원

* 출생연도 기준

3. 서비스 내용

일시적 위기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한시적 재가 방문형 돌봄･가사 및 이동지원 서비스 제공

- (내용) 일정 자격을 갖춘 서비스 제공인력이 대상자의 가정을 방문해 기본돌봄(신체활동 

지원 등)･가사･이동 지원 서비스를 제공

- (시간) 최대 30일 이내, 월 72시간의 범위 내에서 지원

* 예외적으로 지자체장이 인정하는 경우 등에 있어 30일(72시간 범위 내) 추가지원 또는 30일 

내 144시간의 범위에서 지원 가능 

4. 서비스의 2024년 시간당 단가

0.5시간 1시간 1.5시간 2시간 2.5시간 3시간 3.5시간 4시간

이용불가 24,000 33,000 41,000 48,000 54,000 61,000 67,000

4.5시간 5시간 5.5시간 6시간 6.5시간 7시간 7.5시간 8시간

75,000 84,000 91,000 100,000 108,000 115,000 121,000 134,000

(단위 : 원) 

* 긴급돌봄의 시간당 단가는 ‘24년 장기요양방문급여 수가를 준용하여 마련



보건복지부 / 7

제
1
장

사
업
개
요

제1장   사업개요

5. 서비스 제공절차 

신청 접수(읍･면･동) 후 현장방문 및 서류 확인(읍･면･동 또는 서비스 제공기관 등)을 

통한 대상자 승인(시･군･구), 이후 광역지원기관(시･도 사회서비스원 등)을 통한 제공기관 

연계 및 서비스 제공  

* 세부 제공절차는 ‘제2장, 긴급돌봄 지원사업 세부 내용’에서 안내

** 지역별 상황에 따라 일부 변경하여 운영 가능 

❙ 서비스 제공절차 ❙

4 사업 방식

(예산 교부방식) 지방자치단체 경상 보조

(보조율* : 서울 50%, 서울 이외 시･도 70%, 성장촉진지역 80%)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 99번 사업

보건복지부는 사업 수행을 희망하는 지자체에 대해 지역 내 수요 및 지역 재원상황 

등을 고려해 예산 교부  

시･도는 예산편성 시, 긴급돌봄 지원사업 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광역지원기관(시･도 

사회서비스원 등)에 지원해야 함 

지자체 및 광역지원기관(시･도 사회서비스원)은 서비스 제공에 드는 사업비와 함께 아래 

기준에 따른 운영비를 편성･집행할 수 있음

총사업비 대비 운영비 편성 비율

지자체 10% 내외

광역지원기관(시･도 사회서비스원) 10% 내외 (1명*에 대한 인건비 별도)

* 광역지원기관(시･도 사회서비스원)에서 2명의 인력을 채용하고자 하는 경우 복지부의 별도 승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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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추진 근거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10조

<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

제6조(사회서비스 시범사업의 실시)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새로운 사회서비스의 개발과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을 제7조에 따라 설립된 사회서비스원을 통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범사업을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평가하여 새로 시행될 사회서비스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0조(시･도 서비스원의 사업) ① 시･도 서비스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2호 생략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회서비스 제공 또는 지원에 관한 사업

  4. 사회서비스 수급자의 욕구에 따른 종합적인 재가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업

  5~8호 생략

  9. 새로운 사회서비스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의 실시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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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추진 체계

❙ 추진주체별 주요 역할 ❙

추진주체 주요 역할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

사업과

∙ 주요정책 결정, 사업지침 개발, 시스템 지원 등 총괄

∙ 사업 평가, 사업 전반 모니터링, 지도･감독 등

시･도 사업담당 부서

∙ 예산 교부 및 사업위탁(시･도 → 광역지원기관) 

∙ 시･도 사업계획 수립

∙ 광역지원기관 지정, 관리･감독 

∙ 광역지원기관 사업계획 승인, 운영지원

∙ 서비스 제공기관 지정 

∙ 시･군･구 사업관리 및 교육, 홍보 등 지원

∙ 사업 추진 관련 시･군･구 자료 취합 등

∙ 긴급돌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시･군･구 사업담당 부서

∙ 대상자 발굴 및 선정, 대상자 정보 확인 

∙ 광역지원기관과의 협조체계 구축 

∙ 서비스 제공기관 관리 및 감독 

∙ 사업 추진 관련 자료 관리 및 시･도 제출 등

읍･면･동 담당 공무원
∙ 대상자 신청･발굴, 현장 방문, 대상자 정보 확인

∙ 광역지원기관에 대상자 연계 등 협조체계 구축 등

중앙지원기관

(중앙사회서비스원)
지역협력부

∙ 긴급돌봄 대표번호(1522-0365) 관리

∙ 사업 연구, 홍보 및 유관기관 설명회 개최

∙ 사업실적 및 통계관리, 사업 평가 등 사업 전반 지원 등

광역

지원기관*

(시･도 사회서비스원)

사업

담당 부서

∙ 긴급돌봄지원단(팀) 구성, 사업계획 수립, 운영 및 관리

∙ 대상자 방문 확인, 대상자 선정의 적정성 심사 및 제공기관 연계 

∙ 제공기관 종사자 교육

∙ 종합재가센터를 통한 서비스 제공 

∙ 사업 모니터링･평가 및 결과 보고

∙ 긴급돌봄실무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서비스

제공기관

민간기관,

종합재가

센터

∙ 긴급돌봄 서비스 제공 

(주말･공휴일 및 야간을 포함해 제공)

∙ 대상자 방문확인 및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 서비스 제공인력 관리 및 정산 보고 등 

* 광역지원기관은 ‘시･도 사회서비스원’을 의미하며, 광역지원기관이 없는 시･도의 경우 별도 기관을 

지정하여 사업 수행

(이하 지침에는 광역지원기관 또는 ‘시･도 사회서비스원’으로 표현) 

** 추진체계는 시･군･구, 광역지원기관 등의 상황에 맞추어 변경 가능하며, 변경한 내용을 사업계획서에 

포함시켜 사업을 추진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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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체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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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제공 절차

Ⅱ. 서비스 지원대상

Ⅲ. 절차별 세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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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제공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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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서비스 지원대상

1 지원 대상

� ‘가, 나, 다, 라’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대상자로 선정

가. 긴급성 (한시성) : 아래 ➀ ~ ➂ 요건 중 하나 만족 필요

 ① 갑작스러운 질병 및 부상 또는 퇴원 후 한시적 돌봄 필요

 - 급성기 질환(일시적 수술 등), 중증 질환 및 부상 등 발생으로 혼자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워진 경우

 - 병원에서 수술, 입원 치료 등을 마치고 퇴원 후 1달 이내 기간 동안 가족 등 돌볼 

사람이 없는 경우

 ※ 암, 뇌졸중, 낙상, 중증 외상 등으로 급성기 치료를 마친 후의 후유증 또는 회복기까지 요양이 

필요해 혼자서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자 

 ② 주 돌봄자*의 갑작스러운 부재로 돌봄이 필요

* ‘주 돌봄자’란 가정 내에서 대상자를 주로 돌보던 사람을 의미하며 반드시 가족이어야만 하는 

것은 아님

 - 혼자 일상생활이 어려워 가족 등으로부터 돌봄을 받고 있었으나 주 돌봄자의 

갑작스러운 부재가 발생한 경우

 - ‘주 돌봄자’의 사망, 가출, 입원, 감염, 구금, 행방불명 등

 ③ 타 서비스 신청 후 처리기간 또는 기타 한시적 돌봄 필요

 - 노인장기요양, 장애인활동지원 등의 서비스를 신청하고 대기 중인 자로, 결정 시까지 

실질적으로 돌볼 사람이 없는 경우

 - 기존에 보유한 만성질환, 노쇠 등 진행으로 신체기능 저하가 발생하고, 한시적 지원 

필요성이 현장 방문을 통해 확인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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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돌봄 필요성

혼자서는 독립적으로 일상생활 수행이 불가능하나, 돌볼 수 있는 가구원이 없는 경우

관련 서류

<서식 3> ‘긴급돌봄 지원사업 요구도 평가표’ 및 현장 방문으로 확인

- 혼자서 식사하기, 옷입기, 체위변경 등 일상생활이 어려운 경우를 의미하며 질병, 

수술 등의 경우에도 혼자 일상생활 수행이 가능한 자는 제외

- 돌볼 수 있는 가구원이 없는 경우는 실질적으로 동거하지 않거나 가구원이 생업에 

종사하고 있어 실제적으로 돌볼 수 없는 경우를 모두 포함 

다. 보충성 

다른 공적 돌봄 서비스를 받고 있지 않는 경우

- 노인장기요양, 장애인활동지원, 가사간병 지원, 노인맞춤돌봄, 일상돌봄, 재가의료급여 

시범사업, 지역 자체 돌봄서비스 등을 받고 있지 않아야 함 

제공할 수 있는 다른 공적 돌봄 서비스가 없는 경우

- 해당 가구에 적합한 공적 돌봄 서비스가 없어 긴급돌봄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자여야 함 

라. 기타

(돌봄 장소) 긴급돌봄 서비스는 재가방문이 원칙이므로 재가 돌봄이 가능한 경우에 제공

(연령)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는 만 19세 이상(출생연도 기준)인 성인을 주 대상으로 함

* 만 19세 미만이나, 예외적으로 긴급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긴급돌봄실무위원회 등을 통해 인정된 

경우는 돌봄 제공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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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외 대상

� 다음과 같은 경우는 긴급돌봄 대상에서 제외하고 타 서비스 연계

① 즉시 개입이 필요한 위급한 상황인 경우 → 긴급돌봄이 아닌 필요한 긴급조치 및 

서비스로 연계

- 자살시도, 병원이송 필요, 학대 발생 등 위급 상황의 경우는 119, 112 및 보호기관(기존 

보호기관이 있는 경우)으로 연계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유기 또는 학대 등을 당한 경우는 가정에서의 분리 및 

시설보호를 우선 검토

② 자연재난, 화재 등의 재난상황으로 거처가 불분명한 경우 → 재가 서비스가 불가능

* 거처가 명확하고 재가 서비스가 가능해진 경우로 대상자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는 서비스 제공 가능

③ 소득 상실로 인한 생계곤란 등의 경우 → 돌봄이 필요한 경우가 아니므로 소득 상실 

사유만으로는 긴급돌봄 지원 불가하며, ‘긴급복지 지원제도’로 연계

④ 맞벌이 가구의 자녀 양육 → 여성가족부 ‘아이돌봄서비스’ 등 안내  

⑤ 입원 중인 경우 → 퇴원 후 또는 퇴원이 예정된 경우 신청  

3 유의 사항

일반적 돌봄 필요 사례 외 아래와 같은 사례의 경우는 ①신청(본인 또는 직권 신청)을 

받은 후, ②긴급돌봄실무위원회 심의를 통해 예외적으로 대상자로 인정 가능

- 자살한 자의 유족, 자살을 시도하였던 자 등 자살 고위험군으로 지자체 담당 부서로부터 

돌봄 필요 대상자로 요청된 경우 

- 돌봄 서비스 뿐만 아니라 별도 사례관리가 필요한 고독사 고위험군, 복지사각지대 

발굴 대상자,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중 지자체 담당 부서가 요청한 경우

- 기타 시･군･구청장 및 시･도지사가 예외적으로 긴급한 돌봄이 필요한 것으로 인정한 경우

대상자는 기본적으로 주소지를 해당 시･도에 두고 있을 것을 전제로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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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외) 서비스 이용 도중 타지역으로 전출시, 해당 지역에서의 서비스 이용

� 이용자가 동일 시･도 내에서 타 시･군･구로 이동하는 경우

 ① 타 시･군･구에서 긴급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전입 시･군･구에서 서비스 계속 제공 

 ② 타 시･군･구에서 긴급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기존 시･군･구(및 제공기관)에서 

서비스 제공 지속 여부 결정 

� 이용자가 타 시･도로 전출하는 경우

 ① 이용자가 전입하는 시･도가 긴급돌봄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전입 시･도에서 해당 이용자

에게 서비스 계속지원 여부 결정 가능

 ② 이용자가 전입하는 시･도가 긴급돌봄 지원사업을 수행하지 않는 경우, 서비스 제공 중단 결정

� 단, 서비스 계속 제공 시 전출 시군구 및 제공기관에서 전입 시군구 및 제공기관으로 정보 이관 

필요

지자체별 예산 한도 내에서 꼭 필요한 대상자에게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연중 

예산 집행 상황을 모니터링하며 대상자를 선정

- 예산 범위 내 대상자를 선정해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므로 각 지자체별 서비스 제공 

우선순위를 고려할 수 있음

4 대상자 확인 방법

① 대상자가 서비스를 신청한 경우, 현장 방문을 통해 요구도 평가표에 따른 대상자 

선정조사를 실시하고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대상자로 선정

- ‘긴급성’ 및 ‘보충성’ 요건은 신청자(대상자)가 제출한 서류 및 타 서비스 이용여부 

조회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나 ‘돌봄 필요성’ 확인은 현장방문을 통해 확인 가능 

② 담당 공무원 및 시･도 사회서비스원, 지자체가 인정한 기관 등의 담당자가 발굴한 

자로 이미 대상자에 대한 대면상담 등을 실시해 현장 방문을 실시한 것과 동일한 

경우, 추천서를 작성해 추천하면 별도 절차 없이 대상자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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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건별 충족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요건 요건확인자료(예시)

➊

긴급성

(1) 갑작스러운 질병 및 부상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경우

급성기 질환, 부상 등 발생으로 혼자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경우

∙ 진단서

∙ 현장방문 

퇴원 후 1달이 지나지 않아 한시적 돌봄이 

필요한 경우

∙ 진단서, 수술확인서, 퇴원확인서 등 

∙ 현장방문으로 확인**

병원 내 퇴원지원실･사회사업팀 등을 통해 퇴원 

후 1달 내외의 일시적 돌봄이 필요한 것으로 

요청받은 경우

∙ 긴급돌봄 대상자 추천서 

(2) 주 돌봄자의 갑작스러운 부재로 돌봄이 필요한 경우

사망
∙ 사망신고서(진단서)

∙ 사망 사실이 반영된 주민등록증

입원 ∙ 수술확인서, 입원확인서 등 

가출･행방불명 -가출･실종신고 후 절차 

진행 중인 사람
∙ 가출신고(실종신고) 접수증

구금 -교도소, 구치소, 치료감호시설 등에 

1개월 이상 구금된 경우
∙ 수용증명서 등

감염*-주돌봄자의 코로나19 감염 등 발생 및 

돌봄자가 고령인 등의 사유로 감염 위험이 높아 

돌봄 공백이 발생하는 경우

∙ 진단서

(3) 타 서비스 신청 후 처리기간 또는 퇴원 후 한시적 돌봄이 필요한 경우

타 서비스 신청 후 처리기간
∙ 읍･면･동 등을 통한 타 서비스 신청여부 확인

∙ 돌봄 요구도 평가 

기존 만성질환, 노쇠 등 진행으로 신체기능 

저하가 발생하고, 한시적 지원 필요성이 

현장 방문을 통해 확인된 경우

∙ 돌봄 요구도 평가 

➋

돌봄

필요성

독립적으로 일상생활 수행이 불가능한 자로

긴급히 돌봄이 필요하나 돌봄을 제공받을 수 없는 경우 

* 현장방문 및 돌봄 요구도 평가로 확인

➌

보충성

서비스 신청 및 이용 시, 타 공적 돌봄서비스를 받고 있지 않을 것

또는 제공할 수 있는 다른 공적 돌봄 서비스가 없는 경우

* 개인의 동의를 얻어 읍･면･동 조회

기타

재가 돌봄이 가능한 경우

만 19세 이상 성인***(출생연도 기준)

* 예외적으로 긴급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 

만 19세 미만 대상자에게도 서비스 제공 가능

예외적 지원
기타 시･도지사(위탁기관의 장)가 예외적으로 긴급한 돌봄이 필요한 것으로 인정한 경우 

* <서식 1-2> 긴급돌봄 지원사업 대상자 추천서

 * (1급감염병) 생물테러감염병･치명률 높거나 집단발생 우려가 크며 음압격리와 같은 높은 수준의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에볼라, 메르스, 사스, 신종플루 등)

(2급감염병) 전파가능성을 고려,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결핵, 홍역, A형간염, 코로나19 등)

** (현장방문) 구체적으로 ADL(Activities of Daily Living) 정도를 측정하는 것은 아니나 현장 방문 

및 요구도 평가표를 통해 돌봄 필요성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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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긴급돌봄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위원회 명칭은 위원회, 협의체 등 지역별로 변경 가능 

� 대상자 선정에 있어 별도 심의가 필요한 경우 및 긴급돌봄 지원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주요 

결정 등이 필요한 경우, 이를 지원하기 위해 긴급돌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함

� 긴급돌봄위원회는 본위원회와 실무위원회로 구성하고 본위원회는 시･도에, 실무위원회는 

시･도 사회서비스원 내 설치

� 위원회는 심의절차를 지원하고 자문 등을 수행하는 성격을 가지며 최종 결정은 위원회 결정을 

바탕으로 시･도 또는 시･군･구에서 수행

� 위원회의 운영여부, 구성 및 운영방식은 아래 예시를 참조해 지역 상황에 맞춰 변경･운영 

가능하며, 변경내용을 사업계획서에 포함시켜야 함 

∙ (구성) 대상자 선정을 위한 실무위원회와 중요사항 등을 논의하기 위한 본위원회로 구분하여 구성 

∙ 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구성) 시･도 단위로 설치하며 시･도 담당 공무원, 관련 전문가 등 5~8인 내외로 구성하고 

시･도 사회서비스원 원장을 포함하여 운영 

- (운영) 연간 2회 이상 실시하며 연간 사업계획 및 사업수행 결과 공유, 현안 논의사항 및 쟁점사항 

등에 대해 논의  

- (임기) 임기는 1~2년으로 지역에서 자율적으로 결정(1년 연임 가능)

∙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구성) 시･도 사회서비스원 내 설치하며 시･군･구 담당 공무원 및 시･도 사회서비스원의 중간 

관리자 이상, 해당 팀원 등으로 구성하도록 함

- (운영) 회의 안건에 따라 필요시 개최하며, 대상자 여부 심의 시, 시･도 사회서비스원 중간관리자 

이상, 해당 팀원 등 3인 이상으로 구성하여 논의하도록 함 

- (형식) 대면, 비대면(영상), 서면 등 긴급한 상황에 대비하여 유연한 형태의 회의 방식을 선택

- (안건) 예외적인 대상자 선정 필요성 및 타당성 논의, 서비스 연장지원 여부, 고난이도 사례로 

2인의 제공인력 지원이 필요한 경우,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의 적정성 등 실무적 사안 논의 

< 실무위원회 논의가 필요한 안건(예시) >

 ○ 요구도 평가표 결과 ‘중’ 또는 판단이 어려운 사례

 ○ 72시간 초과 또는 30일을 초과하는 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경우

 ○ 고난이도 사례로 제공인력 2인 지원이 필요한 경우 

 ○ 만 19세 미만이나 예외적으로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경우

 ○ 기타 추가 판단이 필요한 사례로 별도 논의가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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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서류

 ○ <서식 10> 긴급돌봄 지원사업 심의서

 ○ <시･도별 자체 서식> 긴급돌봄위원회 회의록

>> 참고
긴급돌봄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위원회 명칭은 위원회, 협의체 등 지역별로 변경 가능 

∙ 본위원회와 실무위원회 모두 시･도별 자체 서식으로 회의록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함

❙ 긴급돌봄위원회 개요 ❙

본위원회 실무위원회

목적 긴급돌봄 관련 중요사항에 대한 자문 및 사업 추진상황 보고 등 주요사항 논의

구성

시･도지사 임명 또는 위촉을 통해 

5~8명 내외로 구성

※ 시･도 담당부서 국과장, 관련 

전문가, 시･도 사회서비스원 원장 

등을 포함

시･도 사회서비스원 원장의 임명으로 

시･도 사회서비스원 내에 관리자급을 

포함하여 3명 이상으로 구성

임기 1~2년(1회 연임 가능)

방식 대면, 비대면, 서면 등 안건에 따라 유연하게 운영 가능

개최시기

연간 최소 2회 이상 개최

* 단, ‘24년은 사업 착수 시기를 

고려하여 예외적으로 1회 이상 개최

필요시, 수시 개최

논의사항
사업계획, 운영현황, 

주요 현안사항 논의 등 

예외적인 대상자 선정 필요성 및 타당성 논의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의 적정성, 서비스 

내용과 제공방법의 적정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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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절차별 세부내용

1 이용 안내

� 중앙과 지자체에서 긴급돌봄 지원사업에 대한 이용 안내를 실시해 긴급히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 

� 이용 안내는 서비스에 대한 정보 제공 및 신청 방법 등을 안내하는 것으로 신청 접수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전화 등의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함

(중앙) 복지부 상담센터(129)를 통해 서비스 신청방법 안내

(지자체) 사업 수행지역의 지자체 콜센터, SNS, 사회서비스원 긴급돌봄 대표번호

(1522-0365) 등 지역 자체 창구를 통해 안내 

- ‘긴급돌봄 서비스’라는 서비스의 특성을 감안해 사업을 실시하는 지역에서는 가용할 

수 있는 채널을 활용해 다양한 안내창구를 마련하고,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 

- 지자체는 광역지원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다양한 창구를 마련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긴급돌봄 지원사업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원활한 안내와 사전 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인력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유의사항 

- 이용 안내는 서비스에 대한 정보 제공 및 신청방법 등을 안내하는 것으로 신청･접수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전화 등의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함

- 각 창구 담당자는 안내 과정에서 대상자가 서비스가 긴급히 필요하다는 의사를 표명하는 

경우 가급적 24시간 이내 실제 신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상자 거주지역 읍･면･동 

또는 시･도 사회서비스원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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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서비스 신청

�긴급돌봄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신청자 또는 그 가족, 담당공무원 등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전화 등의 방법으로 신청

1. 서비스 신청자격

질병, 사고, 주돌봄자 부재 등으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위기상황이 발생했으나 기존의 

서비스로 돌봄을 받기 어려운 국민 

(기본 요건) 대상자는 ❶긴급성(한시성), ❷돌봄 필요성, ❸보충성(他 서비스 이용자 제외)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긴급성) 갑작스러운 질병･수술･사고 발생, 주돌봄자 부재 등 위기 상황이 발생한 

경우로 한시적 지원으로 돌봄 공백을 해소할 수 있는 경우

< 주요 위기상황(예시) >

▸급성기 질환 및 부상 등으로 독립적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경우 
▸병원에서 수술, 입원치료 등을 마치고 퇴원 후 1달 내인 자 중 필요한 경우
▸주(主)돌봄자의 사망, 입원, 감염, 장기간 부재 등으로 돌봄공백 발생 시
▸노인장기요양, 장애인활동지원 등 기존 서비스 신청 후 대상자 선정까지의 대기기간 동안 서비스가 

긴급히 필요한 경우 등
▸타 공적 서비스를 신청하지는 않았으나 만성질환의 악화, 노쇠 등의 급격한 진행으로 일시적 

지원이 필요한 경우 
▸복지사각지대 조사, 발굴을 거쳐 긴급돌봄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등

- (돌봄 필요성) 독립적으로 일상생활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 (보충성) 돌볼 수 있는 가족 등이 없고, 갑작스러운 돌봄 위기를 기존의 다른 공적 

돌봄서비스*(<유사중복사업 해당자> 24p 참고)로 해소할 수 없는 경우

* 신청 당시 장기요양･일상돌봄 등 다른 공적 돌봄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지 않은 경우를 의미하며, 

타 서비스를 신청하고 대기 중인 자는 서비스 이용 가능

(대상 제외) 일반적 아동 양육, 즉시 개입이 필요한 사고, 자살시도, 학대사례, 자연재난 

등으로 거주가 불안정한 경우 등은 제외

(연령 요건) 서비스의 특성상 ‘성인 돌봄(만 19세 이상*)’을 주 대상으로 하나, 

예외적으로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경우 연령에 관계 없이 지원

* 출생연도 기준

(소득 기준) 소득 수준에 관계 없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소득에 따라 본인 

부담을 차등 부과 

* 소득수준에 따른 본인부담 부과 비율은 <참고: 서비스 가격에 관련한 사항(33p)>에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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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서비스 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신청자(대상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 (전화･우편･팩스 신청)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방문이 불가할 경우, 전화, 우편, 팩스로도 

신청 가능 

* 우편, 팩스 신청자는 읍･면･동에 제출 사실을 확인하여야 함

- (직권 신청) 읍･면･동 담당 공무원이 직권 신청하는 경우 신청자의 동의를 받아 신청서 

대리 작성 및 제출 

신청권자

- 본인 신청이 원칙

- (전화 신청) 읍･면･동 담당자가 신청서를 대리작성하고 개인정보 조회에 대해 유선으로 

동의를 받은 후, 제공기관 등이 현장방문 시 <서식 2> 긴급돌봄 지원사업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를 서면으로 받도록 함

- 다만, 본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❶친족*, ❷법정대리인, ❸신청자의 이해관계인** (신청

대리자, <서식 1-1> 긴급돌봄 지원사업 신청 위임장 작성), ❹담당 공무원이 직권 신청 

가능 

* 친족: 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 이해관계인: 후견인, 이웃(이･통장) 등 그 밖의 관계인

관련 서류

 ○ <서식 1> 긴급돌봄 지원사업 신청서

 ○ <서식 1-1> 긴급돌봄 지원사업 신청 위임장 및 대리 신청자의 신분증

    ※ 담당 공무원이 신청하는 경우 제외

 ○ <서식 2> 긴급돌봄 지원사업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이용자)

 ○ 신청 당사자의 신분증

    ※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등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신분증명 서류

 ○ <요건 확인자료> 진단서 등 관련 서류 

    ※ 요건 확인자료는 서비스 종료 이전까지 제출하면 되므로, 신청 시 서류를 구비하지 못한 

경우라도 추후 추가제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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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서비스 접수 및 처리 

�읍･면･동 담당공무원은 신청자의 신청 사유, 소득, 유사중복 서비스 수혜여부 등 기본사실을 확인 

후 접수하여 광역지원기관에 통보 

읍･면･동 담당 공무원은 신청서류를 접수받아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행복이음*, 

시･군･구에서 제공한 유사중복 서비스 대상자 명단 자료 등을 조회하여 신청내용의 

확인(대상자 신분 확인) 및 신청자의 유사중복 서비스 수혜여부를 확인 

- 전화로 신청을 받은 경우, 담당 공무원이 신청서를 접수하는 시점을 ‘서비스 접수’ 

시점으로 봄

* 읍･면･동 복지업무 담당자는 대상자에 대한 정보조회 가능

신청자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조회 결과 대상자가 중복서비스를 받고 있는 경우 및 적합하지 않은 사유로 신청한 

경우는 서비스 이용대상이 아님을 즉시 안내(대면, 전화, 문자 등)하고, <서식 17> 

신청접수 현황에 처리결과를 기록･보관 후 시･군･구에 제출(매주 또는 격주 제출)

<유사중복사업 해당자>

 ①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

  *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을 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현재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지 않은 경우라면 긴급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음 

   - 신청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지만 요양기관 폐업 등 특별한 사유로 서비스 공백이 발생해 

긴급돌봄 서비스를 이용하기를 희망하는 경우라면 긴급돌봄실무위원회 심의 등을 통해 서비스 

이용을 허용

 ② 일상돌봄 서비스 이용자

 ③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이용자

 ④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이용자

 ⑤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중점돌봄군

 ⑥ 국가보훈부 보훈재가복지서비스 이용자

 ⑦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 대상자

 ⑧ 기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서비스 중 긴급돌봄서비스와 유사한 

재가서비스를 이용 중인 자

※ ①~⑥은 행복이음을 통해 조회, 재가의료급여시범사업은 시･군･구 담당자가 한달에 한번 이상씩 

읍･면･동에 대상자 정보 전송한 내역을 토대로 확인

  * 기존에 행복이음 권한을 보유한 공무원에게 긴급돌봄 지원사업 신청자 자격 조회를 위한 권한 

부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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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자체사업 유사중복 수혜여부 확인>

 - 시･군･구는 각 사업의 특성, 실질적 내용 등을 고려해 지자체 사업별 유사중복 여부를 사전에 

정하여 해당 사업 대상자 명단을 읍면동에 송부

 - 시･군･구에서 제공한 유사중복 서비스 대상자 명단 자료를 조회하여 확인

 - 지자체 자체사업의 주기를 감안해, 대상자 변동이 있는 시기 등을 감안하여 대상자 명단을 

주기적으로 공유할 수 있도록 추진 

- 전화 및 팩스 등으로 신청한 경우는 전화 또는 문자를 통해 신청자격에 해당하지 

않음을 <서식 4> 긴급돌봄 지원사업 이용 자격결정 통지서를 활용하여 안내하고 <서식 17> 

신청접수 현황(읍･면･동)에 처리결과를 기록･보관 후 시･군･구에 제출(월별 제출)

<부적격자 안내문자 예시(아래 내용은 예시로 변경 가능) >

 - 귀하께서 신청하신 ‘긴급돌봄 서비스’ 대상자 자격조회 결과, 이와 유사한 0000서비스를 이미 

이용 중이신 것으로 확인되어 대상자 자격에 해당하지 않음을 안내드립니다.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000 행정복지센터 담당자 000(000-0000)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청자격에 부합하는 경우 

- 조회 결과, 대상자가 중복서비스를 받고 있지 않는 경우 및 신청사유가 적합한 것으로 

보이는 경우, 행정정보공동시스템을 활용해 건강보험료 납부정보를 통한 신청자의 

소득 확인 후 시･도 사회서비스원으로 대상자 정보를 공문을 발송 

- 신청자에는 향후 절차 및 접수가 완료되었음을 안내하고, 아래 표의 내용을 포함하여 

고지하여야 함

<유사중복사업 여부 판단시 유의사항>

 ① 공적 돌봄서비스 신청 후 자격이 확정되기 전이거나

 ② 서비스 자격이 있더라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있는 자는 서비스 이용 가능 

< 고지사항 >

 ① 대상자 선정을 위한 조사의 목적으로 긴급돌봄 지원사업 수행기관(읍･면･동, 제공기관, 시･도 

사회서비스원 등)에서 대상자 선정조사, 서비스 상담 등을 위해 신청자의 가정에 방문할 

예정임을 안내하고, 이를 위해 수행기관에 인적사항 등 관련 정보를 제공할 예정임을 안내

   - 신청서상의 정보(이름, 생년월일 및 성별, 주소, 연락처 등) 제공하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제공하지 않음

 ② 수집된 정보는 5년간 보유하며 해당 목적에 사용되지 않는다는 사실과 그 기간이 경과하면 

파기됨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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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도 사회서비스원에는 대상자가 제출한 서류와 정보를 공문으로 발송하고 신속히 

처리되도록 시･군･구에 별도 연락하여야 함

- 전화 및 팩스 등으로 신청한 경우는 전화 또는 문자를 통해 접수가 완료되었음을 

안내하고 시･도 사회서비스원으로 대상자 정보를 공문 발송

<적격자 안내문자 예시(아래 내용은 예시로 변경 가능) >

 - 귀하께서 신청하신 ‘긴급돌봄 서비스’ 신청 접수가 완료되었음을 안내드리며, 서비스 제공을 

위해 시･도 사회서비스원(★지역별 체계에 따라 수정하여 안내)에서 대상자 선정을 진행하기 

위해 연락드릴 예정입니다. 서비스 이용을 위해 수집된 정보는 서비스 제공 목적에만 활용 후 5년간 

보관되며 이후 파기될 예정입니다. 더 궁금한 사항은 000 행정복지센터 담당자 000(000-0000)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의사항 

- 접수된 건에 대해서는 시･도 사회서비스원에 즉시 전달하여 시･도 사회서비스원이 

대상자에게 연락할 수 있도록 연계하고, 시･도 사회서비스원은 접수 시점부터 가급적 

48시간 이내(공휴일 제외) 연락 또는 현장방문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함  

대상자 기준에 부합하는 자로 정부 지원 없이 서비스 금액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고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경우, 별도 현장확인 없이 시･도 사회서비스원으로 이를 전달하고 

적정 제공기관을 연계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처리 

4. 대상자 발굴 및 추천 

희망복지지원단, 명예사회복지공무원 및 복지업무 담당 공무원이 발굴한 위기가구로 

시･군･구, 읍･면･동이 긴급한 돌봄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한 경우 긴급돌봄 서비스로 

연계 가능 

시･도 사회서비스원이 타 서비스 제공과정에서 긴급한 서비스 지원이 필요한 대상

자로 발굴한 자에 대해서도 긴급돌봄 서비스로 연계 가능 

관련 공무원 등의 발굴을 통해 연계된 대상자는 <서식 1> 긴급돌봄 지원사업 신청서, 

신분증, <서식 2> 긴급돌봄 지원사업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 동의서(이용자)로 

신청 가능하며 현장방문 및 별도 구비서류 없이 <서식 1-2> 긴급돌봄 지원사업 대상자 

추천서를 시･군･구로 전송하여 즉시 대상자로 선정 가능

이 외에도 지역 내 주요 병원, 사회복지관 등과 대상자를 발굴하기 위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야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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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지자체 또는 시･도 사회서비스원과 긴급돌봄 제공을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한 기관의 

경우, 해당 기관의 업무 담당자 추천 역시 복지 공무원의 추천에 준하는 것으로 하여 

추가 현장방문 및 별도 요건확인 서류 없이 추천서만으로 대상자로 선정 가능 

관련 서류

 ○ <서식 1> 긴급돌봄 지원사업 신청서

 ○ <서식 1-1> 긴급돌봄 지원사업 신청 위임장 및 대리 신청자의 신분증

    ※ 담당 공무원이 신청하는 경우 제외

 ○ <서식 1-2> 긴급돌봄 지원사업 대상자 추천서

 ○ <서식 2> 긴급돌봄 지원사업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신청 당사자의 신분증

    ※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등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신분증명 서류

 ○ <요건 확인자료> 진단서 등 관련 서류 

3 대상자 선정조사 (현장방문 및 필요도 확인)

� 대상자 등의 신청에 대해서는 신청 후 48시간 이내(공휴일 제외)에 선정조사를 위한 현장방문을 

실시하도록 하고 조사 결과를 토대로 대상자 선정 여부 결정

� 지자체 추천 등을 통해 이미 대상자 확인이 이루어진 경우, 대상자 자격에 부합하는 자 중 전액 

본인 부담으로 이용을 희망하는 경우, 현장방문 없이 대상자로 선정 가능하므로 현장방문을 통해 

선정조사 대신 서비스 제공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 대상자가 발굴 및 추천된 경우는 대상자 선정조사 없이 ‘<서식 1-2> 긴급돌봄 지원사업 대상자’ 

근거로 추가 현장방문 없이 대상자로 즉시 결정

1. 조사 개요 

수행목적

- 신청자(대상자)에 대한 현장 방문을 통해 대상자의 서비스 필요도 등을 평가해 대상자 

선정으로 이어지도록 하고, 가능한 경우 서비스 제공계획을 함께 수립해 신속히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실시 

수행주체

- 신청자(대상자) 거주지역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공무원, 서비스 제공기관의 

사회복지사 및 중간관리자 이상, 시･도 사회서비스원의 긴급돌봄 지원사업 담당자 

등은 서비스 신청자(대상자)의 가정을 방문해 대상자 선정조사 실시

* 신청자(대상자) 현장방문은 가급적 서비스 제공기관 또는 읍･면･동이 수행하되 지역 상황에 따라 

시･도 사회서비스원이 수행하는 것이 보다 적합한 경우에는 시･도 사회서비스원에서 수행

(지역상황에 맞춰 지역별로 추진체계를 달리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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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시기

- 서비스 신청 접수가 완료된 후 ‘48시간 이내’에 대상자 선정조사 및 서비스 제공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

- 다만, 휴일 또는 신청자의 사정((예) 병원 방문) 등 예외적인 경우 48시간 이상 소요

되는 것을 허용함

조사방법

- 신청자(대상자)의 가정에 현장 방문을 실시하기 전 신청자에게 사전에 연락하여 방문 

일정을 조율 

- 원칙적으로 서비스 신청자(대상자)의 가정을 방문, <서식 3> 긴급돌봄 지원사업 요구도 

평가표를 활용하여 대면으로 요구도 평가표를 통해 조사

- 신청자(대상자) 선정조사는 원칙적으로 2인 1조로 방문하되,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1인이 방문하도록 함

* 현장방문을 위한 인력에는 중간관리자 등 사회복지사가 최소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함

** 특히, 알코올중독자 등 안전문제가 우려되는 대상 등의 경우에는 반드시 2인 1조로 현장 방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신청자(대상자) 선정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선정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며 결정되는 

대로 그 결과를 안내할 예정임을 안내 

유의사항 

- 현장방문 시, 정중하고 친근하게 인사하여야 하며, 조사자의 신분증을 제시하면서 

수행기관명, 이름, 조사목적 등을 밝히고 조사를 시작하여야 함 

- 신청자(대상자)와의 라포 형성을 위해 조사 시 점수집계 등을 병행하는 것을 지양하고 

조사가 종료된 후 별도 장소에서 실시 

- 신청자(대상자) 자택 방문 시, 부재중일 경우 출입문에 메모 등 부착 시에는 개인정보가 

누출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함 

2. 조사 내용 

긴급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자는 긴급하고 일시적인 돌봄 서비스 지원이 

필요한 자로 ➊긴급성 및 ➋돌봄 필요성, ➌보충성 요건을 갖출 것을 요하고 있음 

현장 방문은 대상자 선정과정에서 긴급한 돌봄 필요(❶, ❷ 요건)가 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한 절차로 ‘<서식 3> 긴급돌봄 지원사업 요구도 평가표’를 활용해 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와 함께 제공인력이 서비스 제공시 필요한 사항에 대해 파악하는 용도로 사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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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도 평가표 작성방법을 충분히 숙지한 후 작성하고 당사자가 보지 않는 곳에서 

점수를 집계하여 조사를 마무리 

관련 서류

<서식 3> 긴급돌봄 지원사업 요구도 평가표

3. 선정 기준

지원 필요도를 아래 표 기준에 따라 ‘상’, ‘중’, ‘하’로 평가

- ‘상’으로 판단 시 대상자로 선정 가능

- ‘중’으로 판단되나 이용 대상으로 선정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긴급돌봄실무

위원회를 개최하여 승인 요청

- ‘하’로 판단 시 ‘지원 불필요’ 결정

요구도

평가표 점수
14점 이상 6점 이상 6점 미만

평가결과 상 중 하

4. 즉시 개입 또는 타 서비스 연계 

즉시 개입 및 서비스 제공 

- 현장방문 결과, 즉시 개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도 사회서비스원에 이를 

보고하고 대상자 선정 및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전부터 서비스를 제공하고 긴급돌봄

실무위원회에 사후 보고할 수 있음

※ 즉시 개입이 필요한 경우

 - 즉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이용자가 중대하고 회복하기 어려운 신체적, 정신적 건강･상태 

악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 그 외 긴급한 돌봄이 필요한 경우는 제공기관에서 판단하여 사전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

타 서비스 연계

- 현장 방문 및 상담결과 긴급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은 아니나 유사한 타 서비스

(노인맞춤돌봄, 장애인활동지원, 의료급여 사례관리 등)로 연계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도 사회서비스원에 이를 보고하고 시･도 사회서비스원이 시･군･구에 

해당 건을 보고하도록 함 

관련 서류

 ○ <서식 3> 긴급돌봄 지원사업 요구도 평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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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상자 결정 및 통지 

� 읍･면･동과 제공기관에서는 현장방문으로 요구도 평가를 실시한 경우 등 대상자에 대한 확인을 

완료한 경우 해당 내용을 시･도 사회서비스원으로 전달하여야 함 

� 시･도 사회서비스원은 대상자 결정과 관련해 제출받은 결과를 정리하여 대상자로 선정이 필요한 

경우 관련 서류 일체를 근거로 시･군･구에 대상자 선정 승인을 요청하여야 함

� 신속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시･도 사회서비스원에서 우선 선정 후 시･군･구에서 승인하는 등 

절차 간소화 가능하며, 해당 내용은 사업계획에 포함시켜야 함

대상자 승인 요청

- (수행주체) 시･도 사회서비스원 담당자 

- (요청내용) 제공기관이 요구도 평가를 실시한 경우 요구도 평가 결과를 시･도 사회서비스원에 

제출하고 시･도 사회서비스원은 이를 토대로 대상자 여부 조사결과를 정리해 시･군･구로 

승인을 요청

* 읍･면･동에서 대상자 선정조사를 나간 경우, 담당 공무원은 시･군･구와 시･도 사회서비스원에 

조사 결과를 전송

** 요구도 평가 결과,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지만, 긴급돌봄실무위원회를 통해 예외적으로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서비스 제공계획을 수립하여 시･군･구에 승인 요청 할 수 있음

대상자 결정(승인)

- (수행주체) 시･군･구 담당공무원

- (내용) 담당공무원은 요구도 평가 결과 및 관련 서류 등을 토대로 대상자 결정 처리

* 고난이도 사례, 예외적 지원 필요 사례의 경우 긴급돌봄실무위원회를 개최하여 논의를 거쳐 승인

결정 통지

- (수행주체) 시･군･구 담당공무원

- (내용) 시･군･구 담당공무원은 대상자 선정결과를 신청자(대상자)에게 전화 또는 문자로 

통지하고, <서식 4> 긴급돌봄 지원사업 이용 자격 결정 통지서를 우편 등으로 대상자

에게 전달 및 시･도 사회서비스원에 공문으로 통지 

* 반려 시 반려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통지

대상자에 안내하여야 하는 내용

- 선정된 대상자에게는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서비스 제공 동의서 등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관련 절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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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부적격 대상자에게는 부적격 통지 및 이의신청 절차 안내

관련 서류

 ○ <서식 4> 긴급돌봄 지원사업 이용 자격결정 통지서 

 ○ <서식 4-1> 긴급돌봄 지원사업 이용안내문

 ○ <서식 9> 이의신청서

 ○ <서식 10> 긴급돌봄 지원사업 대상자 심의서

5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수행주체) 시･도 사회서비스원, 제공기관의 장 또는 관리책임자(사회복지사, 의료인,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 후 2년 이상 요양보호사 업무 경력자)

(수행방법) 긴급한 돌봄공백에 대응하여 즉시 지원이 가능하도록 가능한 한 번의 현장 

방문으로 대상자 확인 및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을 동시 진행

* 현장방문 없이 대상자로 선정되었거나, 현장방문 시 서비스 제공계획을 수립하지 못한 경우는 별도 

방문을 통해 서비스 제공계획을 수립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대상

- 이용 대상자로 결정된 자에 대해 제공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며 신속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시군구의 대상자 결정이 완료되기 전이라도 아래와 같이 대상자로 결정될 것이 

명확한 경우,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이 가능함 

① 요구도 평가도에서 ‘상’으로 판단된 자

(현장방문 과정에서 즉시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② 복지사각지대 발굴 대상자 또는 타 제도에서 서비스 연계된 자

(내용) 서비스 신청자(대상자)의 가정방문을 통해 이용자의 요구도를 평가한 후 서비스 

제공 일정, 제공 가능 시간 등을 파악하여 서비스 제공계획을 수립

관련 서류

<서식 5> 긴급돌봄 지원사업 제공계획서

-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중 ➊‘30일 이내, 72시간’ 서비스만으로는 부족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또는 ➋고난이도 사례 대상자 판단되는 경우 긴급돌봄실무위원회에 회부(참고: 

제공인력 2인 파견 등 고난이도 사례에 관한 사항, p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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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제공인력의 업무시간, 이동거리, 서비스 제공 소요예상 시간 등을 고려하되 

단기(30일 내)에 제공되는 서비스라는 점을 감안하여 서비스 제공기간 동안 제공인력이 

교체되지 않도록 계획 수립 

상담방법

- 요구도 평가 결과 대상자인 경우, 그 즉시 제공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며, 즉시 제공계획 

수립이 어려운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대면으로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불가피한 경우 유선 등으로 제공계획 수립)

- 보다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대상자의 주요 욕구를 파악하여 서비스 제공계획에 

포함시키도록 함

안내사항

- 서비스 제공 일정, 소득 수준에 따른 본인부담 금액을 필수적으로 안내하고, 최종 

결정된 내용으로 서비스 일정표를 포함한 서비스 제공계획서 제공

- 서비스 이용 시작 전까지 일시금으로 본인부담금 전액에 대한 납부를 원칙으로, 긴급한 

필요성이 있는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서비스 이용을 마치기 전까지 본인부담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안내

관련 서류

 ○ <서식 5> 긴급돌봄 지원사업 제공계획서

 ○ <서식 5-1> 서비스 제공･이용 계약서

 ○ <서식 10> 긴급돌봄 지원사업 대상자 심의서

< 참고: 제공인력 2인 파견 등 고난이도 사례에 관한 사항(‘24년 한정 시범 적용) >

□ 개요

 ○ 제공인력 1인이 감당하기 어려운 사례에 대하여 시범적으로 정부지원금을 추가 지급하여 ➊2인 

1조 파견 및 ➋1인 파견시 가산 수가 지급 허용

□ 지원 요건

 ○ 이용자가 제공인력 위협 및 성희롱 등 전력이 있는 경우, 알코올 중독 등 타인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정신질환자인 경우 등 제공인력 1인이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이도 사례로 

긴급돌봄실무위원회를 통해 승인된 경우

   - 제공기관 → 시･도 사회서비스원에 특정 이용자에 대한 2인 파견 허용 요청 및 긴급돌봄

실무위원회를 통한 승인 필요

     * 긴급돌봄실무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외에는 2인 지원이 불가능하며 제공기관이 이유없이 

제공인력 1인의 서비스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 지정 취소를 검토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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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서비스 계약 

(수행주체) 이용자 또는 대리인(‘가족’ 등)과 서비스 제공기관

계약 절차

- 서비스 이용자를 “이용자”로, 제공기관을 “제공기관”으로 계약서 작성

- 계약 시 이용자별 <서식 5> 긴급돌봄 지원사업 제공계획서의 제공계획을 바탕으로 

<서식 5-1> 서비스 제공･이용 계약서 제공

- 제공기관은 계약 사항을 5년간 보관

(주요 계약 내용) <서식 5-1> 서비스 제공･이용 계약서 활용

- 서비스 제공내용, 계약기간, 서비스 비용(본인부담금 포함) 및 지급 방법

- 손해배상책임, 통지사항 및 개인정보보호 의무 등

- 계약 효력 정지 및 취소: 서비스 이용자 및 제공인력에 대한 성추행 등 쌍방간 부당･부정 

시 계약 취소

관련 서류

 ○ <서식 5> 긴급돌봄 지원사업 제공계획서  

 ○ <서식 5-1> 서비스 제공･이용 계약서

□ 추가 지원금액 및 본인부담

 ○ 추가 지원금액: 서비스 이용 단가(회당)의 30%~50%를 정부 지원

1인 제공
고난이도 사례

1인 제공(30%) 2인 제공(50%)

일 3시간 서비스 이용 기준 단가 54,000 70,200 81,000

* (예시) 2인이 하루 3시간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2인에 대해 총 81,000원(5만 

4천원 + 2만 7천원)이 지급되며 그 중 2만 7천원에 대해서는 정부가 지원

  - 5만 4천원은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부담 및 정부지원 부과 

 ○ 추가금액에 대한 본인부담: 없음

   ※ 개인별 소득수준에 따른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차이와 무관히 추가 지원금액은 동일

(이용시간별 단가의 30%, 50%)

□ 제공 방법

 ○ 추가지원금 교부방법: 시･도 사회서비스원 → 제공기관

   - 제공기관의 신청으로 월별 정산

   - 추가지원금 교부 증빙을 위한 인력 A, B의 근무 내용은 <서식 6> 긴급돌봄 지원사업 

제공기록지 또는 맞춤광장 어플 내 업무일지에 작성하여 관리･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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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서비스 가격에 관련한 사항 >

1. 서비스 단가

  ○ 단가 책정 근거: 장기요양 방문요양 서비스와 서비스 내용이 유사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 

단가(방문급여)에 준해 서비스 가격을 책정 

    * ①｢노인복지법｣제39조의 2에 따른 요양보호사 자격증 소지자 또는 ②｢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제27조에 따라 활동지원사 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수료하고, 장애인활동지원사로 

1년 이상의 경력을 지닌 자

     - <참고: 제3장> 제공인력의 기준과 관련해 농어촌 지역 등 제공인력 확보가 어려운 지역에 

한해서 제공인력 기준 완화 적용 가능 

< 긴급돌봄 시간당 단가 >
  (단위:원)

0.5시간 1시간 1.5시간 2시간 2.5시간 3시간 3.5시간 4시간

이용불가 24,000 33,000 41,000 48,000 54,000 61,000 67,000

4.5시간 5시간 5.5시간 6시간 6.5시간 7시간 7.5시간 8시간

75,000 84,000 91,000 100,000 108,000 115,000 121,000 134,000

  ○ 지급기준: 1일 최대 8시간 이용 가능하여, 서비스가 8시간 이상 제공되는 경우에도 비용은 

8시간까지만 지급됨

    - 30분만 이용은 불가, 1시간 이상부터는 30분 단위 이용 가능

     * (예) 30분~45분 미만: 30분으로 산정 

45분 이상~1시간 15분 미만: 1시간으로 산정됨  

  ○ 가산수가

    - 통상적인 업무 시간(평일 09:00~18:00) 외 야간(통상적인 업무시간 외), 휴일에 대해서는 

지자체별로 기준을 마련해 가산 수가(30분당 1,500원 내외)를 받을 수 있으며, 이는 이용자가 

부담*(이용자에 사전 안내 필요) 

     * 다만, 본인부담 면제대상자에 대한 가산 수가 부과여부는 지역 재원 등을 감안해 지자체별로 

달리 결정할 수 있음

     - 고난이도 사례*에 대해서는 긴급돌봄실무위원회 심의를 거쳐 ❶1인의 제공인력이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❷2인의 제공인력이 서비스를 지원하는 경우는 서비스 금액의 각각 30%~50%를 

가산 지급할 수 있음 (가산된 금액에는 본인부담 미적용)

     * 중증 질환을 앓고 있거나, 정신질환 및 알콜중독 등을 함께 앓고 있는 경우, 일상생활 

수행에서 전적으로 다른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돌봐야 할 다른 가족이 있는 경우 등으로 

제공인력 1인만으로는 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를 의미하며 현장확인 및 긴급돌봄

실무위원회를 통해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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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본인부담금

 ○ 기본원칙: 수급자-차상위는 면제, 기준 중위소득 160% 초과자는 전액 본인부담 

   - 사업 수행 지역별 사전에 제출한 소득 구간 및 본인부담 비율에 따라 본인부담금을 책정하되,

   - 사업의 시범사업적 성격을 감안하여 추진과정에서 이용자 추이 등을 모니터링하며 추후 

본인부담 비율을 변경할 수 있음  

 ○ 기준중위소득 판단: 해당 가구의 건강보험료 기준을 활용해 판단(2024년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안내(지침) 준용)

   * <참고 2> 지역별 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 소득분위 판단표

 ○ 본인부담금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시간당 수가 및 본인부담률에 따라 책정되며, 가급적 서비스 

시작 전까지 일시금으로 납입해야 함 

   - 단, 서비스 제공이 종결된 이후, 제공기관 및 이용자 간 사전 협의된 미이용 시간이 있는 경우 

해당 부분의 본인부담금에 대해서는 환급하도록 함

   ※ 서비스 당일 이루어진 일방적 취소 및 약속 미이행 등에 대해서는 본인부담금 환급 의무가 

없으며, 예약 부도에 따른 비용 처리는 지자체 자체 기준에 따라 달리할 수 있음

 ○ 서비스 제공량을 모두 이용한 이후 긴급돌봄실무위원회에 따라 추가지원 대상자로 결정된 경우, 

추가 서비스 시작 전 본인부담금의 일시납 필요

   - 긴급돌봄실무위원회에 따른 추가지원 대상자가 아니더라도, 본인부담 100%로 추가적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음 (이용자와 제공기관 간 자체적 계약에 따름)

 ○ 본인부담 납부 의무

   - 납부원칙: 대상자는 가급적 서비스 이용 전, 서비스 가격의 본인부담금을 제공기관에 직접 

납부하여야 함

   - 이용자의 본인부담금을 제공기관이 대납하는 경우 제공기관의 본인부담금 미징수로 간주하고,

     본인부담금은 명시된 금액과 다르게 납부받을 수 없음

 ○ 결제방식: 제공기관에 계좌, 현금, 카드 납부

     * <서식16> 본인부담금 영수증 발급

 ○ 제공기관의 본인부담금 환급

   - 원칙: 대상자의 서비스 이용 중단 또는 서비스 미제공분 발생시 환급

   - 환급범위: 서비스 이용 중단 후 서비스 미제공분에 대해 환급

   - (예외) 대상자가 무단으로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경우, 제공기관은 해당 서비스의 회당 

본인부담금을 환급하지 않을 수 있음

     ※ 무단결석 기준: 사회 통념에 따라 대상자와 제공기관의 서비스 제공 계약서 상에 명시된 

서비스 이용일 전날까지 제공인력(또는 제공기관)에게 통보하지 않고 무단으로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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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서비스 제공

(수행주체) 서비스 제공인력

(내용) 일정 자격을 갖춘 제공인력이 대상자의 가정을 방문해 기본적 돌봄(신체활동 

지원 등), 가사･이동지원 서비스 제공 

서비스 내용

재가 돌봄
목욕 등 신체청결, 옷 갈아입히기 등 몸단장 식사도움, 체위변경 등 신체 수발지원 

및 건강지원

가사 지원

청소, 설거지, 식사 준비 등 가정 내 일상생활을 위한 가정환경 마련

 - 청소: 가구 내 방, 거실, 주방, 화장실 한정 청소 및 쓰레기 배출과 주거 공간 

내부 정리

 - 세탁: 세탁 및 세탁물 수거(다림질 제외)

 - 식사준비: 식재료 준비와 설거지, 밥하기, 기본 국반찬하기 등

이동 지원 장보기, 은행 방문 등 외출 시 동행하여 이동 지원 및 업무보조 등 제공

❙ 서비스의 주요 내용 ❙

* 지역별로 서비스 내용은 일부 달리하여 제공 가능

(예시: 시･도별로 식사 준비를 위한 장보기가 필요한 경우 이를 포함하여 제공 가능)

(지원 기간) 한시성이 특징인 만큼 서비스 시작 시부터 30일 내 서비스 이용을 마치도록 

하고, 지원이 종료되면 동일한 위기상황을 사유로 다시 지원은 불가

* 예외적으로 1달 추가지원 시, 추가지원 시부터 30일 내 서비스 종료 권장 

- 새로운 사유 발생 시, 연간 1회에 한해 다시 지원 가능 

(지원 시간) 최대 ‘월 72시간(30일 이내)’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72시간 한도 내에서 

개인의 선택에 따라 희망하는 시간을 부여 

- 1회 방문에 따른 제공시간은 지원한도 내 개인의 필요에 따라 선택하되 하루 최대 

8시간까지 제공가능하도록 함 

- 예외적으로 지자체장이 인정하는 경우(‘실무위원회’ 심의) 1달(월 72시간) 추가지원 

또는 월 144시간(최대 1달) 가능

(제공원칙) 긴급돌봄 서비스의 특성을 반영해 신청 시점부터 주말, 공휴일을 제외한 5일 

이내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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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제공기록) 제공인력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고, 맞춤광장 

어플을 이용해 서비스의 시작과 종료시간, 제공실적 등을 기록하고 <서식 6> 긴급돌봄 

지원사업 제공기록지 또는 맞춤광장 어플 내 업무일지를 작성

- 서비스 제공과정 등에서 서비스 연계가 필요한 경우 담당 공무원에 요청

- 서비스 대상자에 대한 특이사항 발생 시 시･도 사회서비스원에 즉시 보고

관련 서류

 ○ <서식 6> 긴급돌봄 지원사업 제공기록지

이용자 사정에 따른 서비스 중지

- (서비스 중지 사유) 거주지 이전, 입원 등 장기간 부재, 서비스 제공자를 향한 언어 및 

신체적 폭력 등을 행하거나 이에 준하여 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경우, 그 외 기타의 

사유로 서비스 제공이 불가한 경우

- (내용) 제공기관은 이용자 사정에 따라 서비스 제공 중지가 필요한 경우 시･도 

사회서비스원에 보고하고, 시･도 사회서비스원은 대상자에게 <서식 7> 긴급돌봄 

지원사업 이용 중지 신청서 징구

- (중지 기간) 1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서비스 중지가 필요한 경우엔 서비스 종결처리하고 

1개월 이내의 기간동안 서비스 중지가 필요한 경우 서비스 제공을 중단하되 대상자 

자격은 유지되도록 함

관련 서류

 ○ <서식 7> 긴급돌봄 지원사업 이용 중지 신청서

8 서비스 종결

(수행주체) 제공기관

(대상) 서비스 제공기간이 종료되었거나 서비스 제공받기를 거부하는 대상자, 서비스 

제공 자격을 상실한 자 또는 사망으로 자동 종결된 자

* 타 서비스 대기 중인 긴급돌봄 이용자가 긴급돌봄 제공기간 중에 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된 경우에는 타 서비스를 제공받기 하루 전에 긴급돌봄 제공 중지 후 서비스 종결처리

 예시  ’24. 6. 5.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긴급돌봄은 ’24. 6. 4.까지만 지원

< 종결처리 방법 >

○ 서비스 제공기간 종료: 서비스 연장 또는 타 서비스로의 연계 필요성 평가 후 종결
○ 제공 거부: 대상자 사정에 따른 중지인지, 종결인지 확인 후 처리
○ 제공자격 상실: 대상자에 통보 후 종결처리
○ 사망: 자동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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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➀ 서비스 결과보고

  - (수행주체) 제공기관

  - (내용) 서비스 제공기간이 종료되면 제공기관은 <서식 11> 긴급돌봄 지원사업 

결과보고서를 시･도 사회서비스원으로 송부

➁ 종결여부 평가

  - (수행주체) 시･도 사회서비스원

  - (수행내용) 긴급돌봄실무위원회를 통해 서비스 연장 필요 여부 및 타 서비스*로의 

연계 필요성 등을 평가, 평가 결과를 시･군･구에 공문으로 송부

  * 노인장기요양, 장애인활동지원, 노인맞춤돌봄, 일상돌봄, 가사간병지원, 재가의료급여시범사업, 

지역 자체 서비스 등

➂ 서비스 종결

  - (수행주체) 시･군･구 담당 공무원

  - (수행내용) 평가 결과에 따라 종결 승인 또는 서비스 연계 처리하고, 대상자에게 

종결 또는 서비스 연계 결정을 전화/문자/서면 통지

관련 서류

○ <서식 11> 긴급돌봄 지원사업 결과보고서

9 서비스 모니터링

(수행주체) 제공기관의 중간관리자 이상 

(수행주기) 서비스 제공기간 내 1회

(모니터링 내용) 제공기관은 제공인력의 서비스 제공기록지 작성 내용 및 서비스 제공 

현황을 관리

(결과 활용) 서비스 과정의 문제점, 개선사항 등 전반에 대한 모니터링 및 이용자 피드백을 

통해 원활한 서비스 제공과 서비스 품질 향상에 활용

관련 서류

 ○ <서식 8> 서비스 제공 모니터링 기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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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이의 신청

(이의신청 내용) 대상자 선정 결과, 서비스 종결 등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수행주체) 서비스 신청자 및 대상자

(이의신청 기한) 시･군･구의 결정 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이의신청 방법) <서식 9> (이용자) 이의신청서 작성하여 시･군･구청에 제출

(처리) 이의신청을 접수받은 시･군･구 담당 공무원은 수행기관에 대상자 선정조사,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등을 재실시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긴급돌봄실무위원회를 통해 결정

(결과통보)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결정하고,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

관련 서류

 ○ <서식 9> (이용자) 이의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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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비스 제공권역 설정

Ⅱ. 광역지원기관의 지정･운영

Ⅲ. 서비스 제공기관 운영･관리

Ⅳ. 제공인력 관리

Ⅴ. 모니터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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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비스 제공권역 설정

시･도는 지역 내 인프라 등을 고려하여 긴급돌봄 지원사업 권역을 설정하고 권역별 제공기관을 

지정하도록 함

가급적 시･군･구를 1개 권역으로 하고 권역별 2개 이상의 제공기관을 확보하도록 

하되 인구수 및 제공기관과의 거리 등 상황에 따라 권역을 조정하여 운영 가능 

(2개 시･군･구를 하나의 권역으로 묶는 등 탄력적 운영)

시･도는 사업계획 설정 시 시･군･구별(또는 권역별) 수행기관 현황을 파악하여 

보건복지부에 보고

시･도는 권역 수 및 권역별 제공기관 수 변경 등이 필요할 경우 공문을 통해 복지부에 

사전 협의를 요청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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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광역지원기관의 지정･운영

광역지원기관의 지정

시･도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광역지원기관을 지정하여야 하며 시･도 사회서비스원이 

있는 지역은 시･도 사회서비스원을 광역지원기관으로 정하고 사업을 수행해야 함

- 시･도 사회서비스원이 없는 지역은 관내 비영리법인 및 사회복지법인 등 별도 기관을 

광역지원기관으로 지정하여 운영 가능 

광역지원기관은 긴급돌봄 지원사업 업무를 위탁 수행하며 관련 공문 또는 협약 체결 

등의 방식으로 위탁하도록 함 

정책변경, 위탁계약의 미이행, 업무수행 결과 평가 등을 고려할 때 지속적 사업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탁 해지 가능 

광역지원기관의 운영

광역지원기관은 긴급돌봄 지원사업 업무를 위탁 수행하기에 적합한 인력 및 조직을 

갖추어야 함 

광역지원기관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전담 조직(‘긴급돌봄지원팀’ 등)을 갖추고, 중간관리자를 

포함해 3인 이상의 인력을 확보하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함

인력 구성에 있어 기존 인력을 활용하고, 추가인력 확보가 필요한 경우 재원을 활용해 

1인을 신규 채용할 수 있으며 2인 이상을 신규 채용하고자 하는 경우 보건복지부와의 

협의를 거쳐 채용하도록 함

예산편성 및 집행과 관련한 사항은 관련 법령 및 사업지침에서 정한 바에 따라 투명하게 

관리여야 하여 예산편성 후 해당 시･도의 승인 이후 집행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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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서비스 제공기관 운영･관리

1 제공기관 지정

개요

기관 간 경쟁, 민간의 창의성을 활용한 고품질 서비스 제공을 위해 권역 내에서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관을 확보할 수 있도록 사회서비스원 종합재가센터와 함께 

민간 제공기관지정을 통해 서비스 제공기관을 확보 

해당 시･도 사회서비스원에 소속된 종합재가센터는 별도의 지정절차 없이 제공기관으로 

활동할 수 있으며 민간이 수행하기 어려운 고난이도 사례 및 즉시 지원이 필요한 사례 

등에 대해 우선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법적근거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및 제2항

제11조(사업의 우선위탁)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서비스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공개경쟁의 방법을 통하여 해당 사업을 위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운영 또는 사업에 대하여 시･도 사회서비스원에 우선하여 위탁할 수 있다.

  1. 민간이 참여하기 어렵거나 공급이 부족한 분야에 신규로 설립하는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2. 사회서비스를 받는 자나 사회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폭력･성폭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법행위로 임직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3호 생략

제공기관 지정 기본방향

① 지역에서 자체적 절차(공모, 직권 지정, 업무협약 등)를 마련하여 지정 추진

 ※ <참고: 제공기관 공모 절차 예시(46p)> 

② 아래 <참고: 재가방문서비스 기관 등록 요건>에 따라 제공기관 등록 요건을 갖춘 

기관 중 우수한 서비스 제공계획 및 역량을 확보한 기관을 지정

 - 유사 서비스 제공실적이 있고 성과가 우수한 기관은 우선 지정 가능하며, 사업추진 

의지가 높은 기관을 지정하도록 함(단, 공모 당시 결격사유가 없는 기관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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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재가방문서비스 기관 등록 요건>

 1) 시설 기준

  - (시설 기준) 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무실 공간을 갖춘 시설

  - (장비 기준) 통신설비, 집기 등 사업 수행에 필요한 설비와 비품을 갖춘 시설

 2) 인력 배치 및 자격 기준 

  - (제공기관의 장) 1명

    * 사회서비스원 종합재가센터의 경우 제공기관장 배치 제외

  - (관리책임자) 1명

  - (제공인력) 10명 이상(농어촌지역*의 경우 3명 이상)

    * 농어촌지역: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군 지역 중 읍･면은 전 지역, 동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지정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

  - 제공기관의 장은 관리책임자를 겸직할 수 있으며, 별도의 제공인력을 배치하여야 함

    예시  제공기관 등록 시 제공기관의 장 1명, 서비스별 제공인력 10명 이상 배치
 

 3) 기관장 및 관리책임자 자격 기준

   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또는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의 

자격을 취득한 자

   나) ｢노인복지법｣에 따른 요양보호사로서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요양보호사 업무를 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제공인력 자격 기준

   ① 「노인복지법」에 따른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자

   ② 활동지원사로서 장애인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한 지 1년 이상인 자

   * 다만, 제공인력의 기준과 관련해 시･군･구 지역 등 제공인력 확보가 어려운 지역에 한해 

제공인력 기준 완화 적용 가능

 5) 제공자 결격사유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법인의 경우로서 임원 중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공자로 등록 불가

    ①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②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③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④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⑤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⑥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⑦ 이 법에 따라 제공자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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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이용자의 서비스 접근성 보장 및 선택권 확보, 기관 간 경쟁을 통한 고품질 서비스 

제공여건 조성을 위해 시･도 내 권역을 설정하고, 권역별 2개 이상의 기관을 지정

※ 하나의 법인에서 다른 권역에 각각 다른 시설로 지정 가능

   예시  시･도 내 A시설과 B시설을 운영하는 ㅇㅇ법인이 (가)권역에 A시설, (나)권역에 B시설로 

공모에 참여하려는 경우 ⇒ 가능

(지정 주체) 시･도지사

지정 절차에 대해서는 시･도 사회서비스원에 위임할 수 있으나 지정 주체는 시･도지사가 

되어야 함

예시  시･도 사회서비스원이 공모 및 지정절차 등을 거쳐 기관을 정하여 요청하면 시･도지사가 

공문으로 지정

지정기간

지정기간은 원칙적으로 1년으로 하되, 실적 평가 또는 판단을 거쳐 추가로 연장(지정 시 

기준조건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하여 운영 가능

※ 지정은 연 1회에 한하지 않고, 연중 수시 지정 가능

※ 원칙은 지정일로부터 1년간 유효하나, 지자체의 판단에 따라 당해 연도 12월 31일 24:00까지 

지정 가능

예시  ’24. 6. 1. 지정 시 ’25. 5. 31. 24:00까지 유효하나 지자체 판단에 따라 ’24. 12. 31. 24:00까지 

지정 가능

 □ 유사 서비스 제공실적이 있고 성과가 우수한 기관

 - 장기요양 통합재가센터, 지자체 및 비영리법인이 설립한 기관 등

  예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방문요양 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은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봄 

 - 관련 평가에서 우수한 등급을 받은 기관인 경우 우선 지정  

  예시  장기요양기관 평가 결과 B등급(‘우수’)이상, 장애인활동지원기관 평가결과 ‘우수’ 이상을 

받은 기관은 우선 지정 가능 

□ (예외) 방문요양시설 시설장의 긴급돌봄 지원사업 제공기관장 겸임 규정 

 - 방문요양시설 시설장은 방문요양 업무를 위해 상근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긴급돌봄 지원사업의 

시범사업적 성격을 고려하여 예외적으로 겸임을 허용.

다만, 기존에 일상돌봄 서비스 제공기관장을 겸임 중인 방문요양시설 시설장은 긴급돌봄 

지원사업의 제공기관장 겸임이 불가능함

방문요양시설 시설장 일상돌봄 제공기관장 긴급돌봄 제공기관장

긴급돌봄 제공기관장 

겸임 가능 여부

○ × 가능

× ○ 가능

○ ○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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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긴급돌봄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의 등록, 휴･폐업 및 지위 승계, 기타 

동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2024년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안내(지침)’ 준용

지정받은 기관은 권리 의무 주체가 상이한 다른 기관에 사업을 양도할 수 없음

지정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비스 제공 거부가 불가능하고, 이를 위반할 시 지정 

취소할 수 있다는 점 등을 조건으로 부과할 수 있음

< 참고: 제공기관 공모 절차 예시 >

� 아래 공모 절차는 긴급돌봄 지원사업 제공기관 지정을 위한 공모 절차의 예시로 지역에 

따라 달리 운영 가능하며 공모 외 직권 지정 등도 가능 

 ➊ (공모계획 수립)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공모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 권역별 지정하고자 하는 기관의 수

   - 제공기관 자격 구비 여부 

   - 선정절차 및 방법

   - 7일 이상의 공모기간

   - 제출서류 및 접수처

 ➋ (신청 접수) 7일 이상의 공모기간을 두고 관계기관들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알려야 하며 접수한 

서류에 대해서는 별도 보관 

   - (기본요건) 시설, 기관장, 제공인력, 제공자 결격사유 등

     * <참고: 재가방문서비스 기관 등록 요건, p43> 참조

   - (구비서류) 

    ∙ 공통 제출서류: 사업자 등록증 사본, <서식 12> 긴급돌봄 지원사업 제공자 등록신청서, 

제공인력 근로계약서 사본, 제공기관장 및 관리책임자 자격증 사본, 사회서비스 제공자 

사업운영 계획서

 ➌ (심사위원회 개최) 지역별 심사위원회를 구성,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실시(서면심사, 대면심사 

모두 가능)

  - 심사위원회는 해당 분야 전문가 및 관계공무원 등 5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심사할 수 

있음(지역별로 달리 구성 가능)

    • 해당 시･군･구 또는 시･도 소속의 관계공무원 1~2인

    • 재가돌봄 서비스와 관련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4인 이내

  - 시･군･구 및 시･도에서는 신청기관의 서비스 제공실적, 서비스 제공인력의 전문성, 서비스 

질 관리 등을 평가하여 사업목적 달성에 가장 적합한 기관 선정

(추가 요건 구비 등 조건을 달아 지정 가능)

  - 심사 과정에서 이미 타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운영 중인 기관으로, 기관의 우수성이 확인된 

기관의 경우는 별도 심사 등을 생략하고 신속히 지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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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공기관 지정 취소

지정취소 대상 

시･도지사는 아래의 경우 지정된 제공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음

- 거짓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제공기관의 장인 경우. 법인의 경우로서 

그 임원 중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다만, 

임원 중 그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에 3개월 이내에 해당 임원을 해임하거나 

교체하였을 때에는 제외)

 ①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②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③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④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시･도 사회서비스원은 심사위원회 운영 지원(자문, 구성 지원 등) 및 지정 전 제공기관 교육 

및 컨설팅 등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음

     * 필요시 시설 및 인력기준 현지 확인 점검 가능

< 제공기관 지정 심사기준(예시) >

구분 평가항목 배점 평가 내용

서비스 제공
서비스 제공실적 10 신청한 서비스와 유사 서비스 제공실적

서비스 제공 편의성 10 제공기관의 이용자 접근성 등

서비스 

제공인력

서비스 제공인력 전문성 10 제공인력 자격, 경력, 재교육 여부 등

서비스 제공인력 유지 10
제공인력 지속성, 근로조건 등

(임금수준, 4대보험 가입 여부, 퇴직금 등)

서비스 질 

관리

서비스 관리의 적정성 10 부당결제 예방 등 실적, 사업지침 이행 여부

서비스 질 관리 10 서비스 과정 기록 및 평가 제공인력 정보 제공

자체

기준
지자체별 자체 평가기준 40

서비스 제공계획 충실성, 기관 운영 안정성, 

기타 현지확인결과 등 지역별 자체적 평가 기준

 ➍ (선정 및 지정, 보고) 선정 결과 지자체 내부 보고 및 지정

 ➎ (제공기관 지정) 시･도 사회서비스원이 공모와 관련된 절차를 수행 후 심사위원회 실시결과 

등을 해당 시･도에 보고하고 해당 시･도가 제공기관을 등록하여 관리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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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⑥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사회서비스이용권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⑦ 「사회서비스이용권법」에 따라 제공자 등록이 취소(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제공자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영업정지 기간에 영업을 한 경우

- 제공기관이 중단포기 의사를 밝힌 경우(다만, 서비스 제공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서비스 

제공계약에 따른 서비스 제공을 종료하거나 타 기관으로 서비스 제공계약을 이전한 

이후 지정 취소하도록 관리)

- 그 외 제공하는 서비스 품질의 현저한 저하, 부당한 기관 운영 등으로 시･도지사가 

지정 취소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지정취소 절차 

중대과실이 인정된 경우 제공기관 지정절차에 준하여 지정취소 시행

예시  심사위원회를 거쳐 기관을 지정한 경우라면 유사한 형태의 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을 취소 

시･도지사는 지정취소를 결정함에 있어 해당 기관의 소명의견을 참고해야 함(서면의견 

제시도 가능)

지정취소 사후조치

시･도지사는 제공기관에 대한 지정취소 처분 후 보건복지부장관에 보고하고 그 

사실을 관할지역 내 제공기관 및 서비스 이용자에게 통지해야 함

지정취소 조치를 통보받은 제공기관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익월부터 해당 사업에서 

철수하여야 하며, 서비스 이용자들에게 다른 제공기관을 이용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함

지정취소 등의 경우 서비스 결제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당월 말까지 완료하여야 함

지자체 판단에 따라 이용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기존 이용자의 잔여기간은 

보장하되, 신규 이용자의 이용만을 금지하는 제한 조치 가능

부정사용 등 불법행위가 적발된 경우 제공기관의 고의 및 중과실, 관리감독 소홀로 

발생한 것일 때에는 제공기관이 부정사용액의 환수책임을 져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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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공기관 의무 및 사후관리

1) 제공자 준수사항

서비스 제공과정 상 준수사항

대상자에 대한 서비스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 금지

* 서비스 기관과 서비스 대상자의 주소지가 다른 사유만으로 서비스 거부 금지, 대상자가 남성이라는 

사유만으로 서비스 거부 금지 등

서비스 제공비용 청구 시 제공자 부담부분 대상자에게 전가 금지

거짓 정보 공개 및 영리 목적의 대상자 부담 비용 감면 행위 금지

대상자 유치를 목적으로 금전, 물품, 향응, 노무, 그 밖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약속하는 행위 금지

상기 관련 신분증명서 또는 서류의 제시를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금지

서비스 제공과정 준수, 특히 서비스 제공사실에 대한 기록 및 관리 철저

서비스 제공 시 금지사항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제공자 등록이 말소되거나 등록사항이 직권 말소된 

경우

휴업 또는 폐업을 했거나 등록 취소 또는 영업정지된 경우

서비스 제공시 비용청구 관련 금지사항

긴급돌봄 서비스 제공 비용을 청구하고 서비스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행위

거짓 등 부정한 방법이나 고의로 실제 제공한 서비스 대가 이상으로 서비스 제공 비용을 

청구하는 행위

2) 보고의무

제공인력의 인적정보, 자격증정보, 교육정보, 서비스정보 등을 등록(계약･계약 해지 기록 유지)

관련 서류

<서식 19> 긴급돌봄 지원사업 제공인력 관리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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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정보) 성명, 주민번호, 참여사업, 주소, 주요활동지역

(자격증정보) 자격증명, 자격증등급, 발급기관

(교육정보) 교육기관, 교육과정명, 수료여부

(서비스정보) 시간당 단가, 월 서비스 등

(급여정보) 급여, 4대 사회보험 가입여부 등

※ 제공자 등록 후 최초 입력 시 등록 후 14일 이내에 입력

제공인력의 4대 사회보험 가입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4대 사회보험 관리주체(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등)에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음

4 제공기관 운영 및 안전관리

1) 제공기관 운영 관리

① 회계관리

긴급돌봄 지원사업의 예산 및 회계관리는 기관의 타 회계 및 타 보조금 사업과 별도 

회계로 분리하여 관리함(별도 통장으로 관리)

제공기관은 수입과 지출을 기록한 장부와 관련 서류를 보관

- (수입)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이월금 등 모든 수입과 관련된 서류

- (지출) 인건비, 운영비, 홍보비 등 모든 지출과 관련된 서류

제공기관은 서비스 제공과 수가 청구와 관련된 일체의 서류를 5년간 보존

※ 지정 취소 제공기관은 관할 지자체에 관련 서류 일체를 반납하고, 지자체는 그 서류를 보유한 

날로부터 5년간 보존(「보조금법」제26조의5(보조금관리정보 등의 파기) 관련)

부정수급 관리

- 수행기관은 긴급돌봄 지원사업에 한하여 예산을 집행해야 하며, 기타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

※ 보조금을 용도 외로 사용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보조금법」제41조(벌칙) 관련)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거나, 보조금을 지급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보조금법」 제33조에 따라 보조금 반환명령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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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인력 임금

- 제공기관은 서비스 가격의 75% 이상을 제공인력 임금으로 지급

※ 제공인력 임금에 4대 사회보험 기관부담금 및 제공인력 퇴직금은 포함되지 않음

② 기관운영 및 관리 

제공기관은 서비스 제공 시 사고, 부정행위 등에 대비한 위험관리체계 구축

- 등록기관(지사･지부･가맹점 등 포함), 협력기관, 제공인력 등의 의무 이행 행태, 부정 

행위 등에 대해 책임

- 서비스 제공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 등 위험에 대비한 사전･사후조치

* 배상보험･상해보험 가입, 교육훈련 및 주기적 모니터링 강화 등

③ 다른 보조금 사업과의 회계 처리 및 관리

- 긴급돌봄 지원사업 외의 별도 보조금을 받는 제공기관은 「보조금법」에 따라 보조금을 

원래의 용도에 맞게 사용하여야 함

-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사업 및 시설 보조금으로 지급된 인건비, 운영비 등을 

지급받은 보조금의 원래 용도가 아닌 다른 사회서비스를 위해 사용하는 경우에는 

보조금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이 이뤄질 수 있음

◆ 관련 법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용도 외 사용 금지) ① 보조사업자는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그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③항 생략

제33조(보조금수령자에 대한 보조금의 환수) ① 중앙관서의 장,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보조금수령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한을 정하여 반환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2.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3.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②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반환을 명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해당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소관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보조금수령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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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개인정보 보호

업무와 관련하여 얻은 이용자 또는 제공인력의 개인정보를 목적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할 수 없음

※ 보호이용자의 복지요구를 조사하거나 제공받은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유출하거나 누설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사회복지사업법」 제54조제6호) 및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개인정보보호법」 제72조) 이외에 지정 취소 등 조치 가능

업무상 부득이하게 개인정보가 필요한 경우, 당사자로부터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를 

징구한 후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최소한으로 수집해야 함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받은 경우라도 주민등록번호에 대해서는 법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집･처리할 수 없음

서비스 제공과정에서 알게 된 이용자 또는 이용자 가족의 개인정보를 목적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해서는 안 됨 

※ 이때의 개인정보는 인적사항 외에 질병, 생활양식, 가정사 등 사생활 관련 내용도 포함될 수 있음

개인정보보호 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음

  ④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수령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 

동안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에게 보조금수령자에 대한 보조금의 지급제한을 명할 수 

있다.

제4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2조를 위반하여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

  2. 제26조의6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위반한 자

  3. 제35조제3항을 위반하여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금지된 행위를 한 자

◆ 관련 법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2(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① 제2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없다.

  1. 법률･대통령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 위원회규칙 및 감사원규칙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2.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명백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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➄ 제공기관 정보관리

제공기관 정보관리는 맞춤광장 앱을 통해 관리함

* (주요 관리 정보) 이용자･종사자 관리 및 배정, 서비스 계획 및 일정 등록, 근무 현황 등

☞ [참고 5] 맞춤광장 매뉴얼 참고

맞춤광장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며, 개인정보처리

방침을 통하여 제공받은 개인정보의 사용 용도 및 조치에 대해 의무적으로 안내함

정보수집은 필요에 따라 최소한으로 시행하며, 동의서에 명시된 목적 외에는 사용하지 

않음

맞춤광장 활용과정에서 이용자 및 제공인력의 정보에 대한 접근은 관리자 권한을 부여받은 

담당자만 열람이 가능하며, 그 외 대상은 접근이 제한됨

2) 제공기관 시설 및 이용자 안전관리

① 안전관리의 원칙

제공기관의 대표는 종사자, 이용자의 보호자와 함께 이용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성실하게 노력하여야 함

제공기관은 이용자에게 서비스 제공 시 안전을 위하여 이용자를 보호･감독해야 하며 

다양한 외부 위험으로부터 이용자 안전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함

제공기관은 서비스 제공 시 모든 안전상태를 점검하고 안전 관련 기관 및 이용자 보호자와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하고 안전교육을 실시할 의무가 있음

  3.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여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불가피한 경우로서 보호위원회가 고시로 정하는 

경우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24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주민등록번호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암호화 조치를 통하여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암호화 적용 

대상 및 대상별 적용 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개인정보의 처리 규모와 유출 시 영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하는 경우에도 정보주체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으로 가입하는 단계에서는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도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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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안전관리의 예방대책

(1) 안전관리계획 수립

제공기관의 대표는 화재･상해 등 분야별 위험 발생 요인으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이용자 상해, 비상대비체계 등에 따른 조치사항을 포함하여야 함 

(2) 안전교육

제공기관은 이용자와 제공인력의 안전을 위해 주기적으로 교육 및 안내*를 실시하고,

* (제공인력 대상) ① 돌봄서비스 제공 중 발생 가능한 성희롱, 안전사고 등에 대한 예방 및 대응 

방법 포함하여 교육 ② 이용자 안내문(이용자 준수사항)에 따라 이용자의 인격 존중 및 상호간 

금지사항에 대한 교육 필요

** (이용자 대상) 계약 체결 및 서비스 개시 시 이용자 안내문에 명시되어 있는 ‘인권 침해, 언어･신체적 

폭력 및 성희롱･성폭력 행위’ 금지 등에 대한 ‘이용자 준수사항’ 교육 및 안내문, 문자메시지 등을 

통한 공지

   ☞ [참고 6] 성희롱･성폭력 피해자 지원 기관 및 종사자 정서･상담 지원 관련 프로그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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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제공인력이 이용자에게 인권침해* 시 대응

* 폭언, 폭행, 성희롱, 성폭력 행위 등

서비스 제공인력이 이용자에게 성희롱･성폭력 행위를 한 경우 

 ① (안전확보) 기관은 서비스 제공인력을 업무에서 배제 및 이용자 보호 조치 실시

    - 업무 배제 전에 이용자에게 고지하고 이용자(또는 보호자) 동의 절차 진행

    - 이용자에게 다른 서비스 제공인력을 대체하여 배치

    - 관할 지자체에 보고 및 보호자에게 고지

 ② (대응조치) 기관 또는 지자체가 권익옹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조사에 협조

    - 기관장 또는 담당 공무원이 권익옹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기관은 조사에 충실히 협조

      * 담당공무원 및 기관장은 학대발생 신고의무자로 신고조치 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 부과대상

      * 권익옹호기관: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노인보호전문기관, 아동 보호전문기관

 ③ (후속조치) 조사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징계 조치, 자격관련 처분, 피해 이용자 모니터링 

및 지원연계, 재발방지를 위한 교육 등 실시

    - 조사결과 학대 또는 성범죄가 확인된 경우 기관에서는 인사규정에 따른 징계조치 실시

    - 자격 취소 또는 정지에 해당하는 행위인 경우 관할 지자체장은 법령에 따른 처분 실시

    - 기관장은 피해 이용자 모니터링 및 필요한 경우 법률지원, 의료지원, 상담지원 등 연계

    - 재발방지를 위해 서비스제공인력 대상 교육 실시 및 서비스 제공 현황 점검

>> 참고
서비스 제공 중 종사자 위험상황* 발생 시

* 폭언, 폭행, 성희롱, 성폭력 행위 등

이용자가 돌봄 종사자에게 폭언, 폭행, 성희롱, 성폭력 등 행위를 하는 경우

 ① (안전확보) 수행기관에서는 해당 인력의 요청이 있는 경우 배치 전환, 유급 휴가 등 조치

    - 필요한 경우 종사자 보호를 위해 해당 인력이 부당행위를 한 이용자와 대면하지 않도록 

조치 실시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에 

의거 보호조치를 실시

 ② (대응조치) 관할 지자체 보고 및 사실 확인 조치 

    - 수행기관은 관할 지자체에 사실관계 기록지를 제출하고, 관할 지자체 및 수행기관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 실시

    - 사안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인력에게 신고 절차를 안내하거나, 수행기관장 또는 담당 공무원이 수사기관에 신고

 ③ (후속조치) 이용자에 대한 교육실시, 주의조치 및 종사자에게 필요한 지원 연계

    - 이용자의 부당행위가 확인된 경우 수행기관 및 관할 지자체는 이용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구두 및 서면으로 주의 조치하고, 행위가 중대하거나 반복된 

경우 계약 종결 검토

    - 피해를 입은 종사자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상담지원, 법률지원, 의료지원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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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비상연락체계 구축

긴급돌봄 지원 시 발생할 수 있는 긴급상황에 대비하여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하여야 함

④ 각종 안전 관련 보험 가입

배상책임보험 가입: 제공기관은 서비스 제공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 등에 대비하여 

투입 제공인력에 대해 손해배상책임보험 등에 가입

제공인력의 업무상 재해에 대비한 상해보험은 산업재해보상보험으로 갈음

※ 고용 형태에 따라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 아니거나(예：프리랜서 등) 업무 외 재해에 대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상해보험이나 보상 대책 마련 필요

제공기관은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를 대상으로 각종 사고에 대비하는 안전보험을 

가입하여야 함

3) 분야별 안전

① 이용자 안전

서비스 제공 시 이용자 안전을 위한 제공인력 교육 필요

② 제공인력 안전

제공기관의 장은 연 2회 이상(상･하반기 각 1회) 제공인력에게 보건･안전교육을 실시하여 

이용자 및 제공인력의 안전 관리를 위해 만전을 기하여야 함

- 안전관리계획에 따른 교육실시･상해보험 가입 등 지속적으로 제공인력 안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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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제공인력 관리

1 제공인력 관리 및 등록

1) 제공인력 자격

① 「노인복지법」에 따른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자

② 활동지원사로서 장애인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한 지 1년 이상인 자

* 다만, 제공인력의 기준과 관련해 시･군･구 지역 등 제공인력 확보가 어려운 지역에 한해 제공인력 

기준 완화 적용 가능(p43 참고, 농어촌지역의 경우 제공인력 3명 이상 배치로 완화 가능하나, 

추가적 기준 완화가 필요한 경우 사업계획서를 통한 복지부와 협의 필요)

2) 제공인력 계약 및 적용 규정

- 긴급돌봄 지원사업 제공인력에 대한 근로시간, 급여 등에 대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인건비 지급 및 노무관리(최저임금 보장, 4대보험 가입 등 관련 법령 준수)

- 제공인력에 대한 4대보험, 퇴직적립금 등을 관련 법령의 기준에 따라 가입

구분 가입요건

국민연금

1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18세 이상 60세 미만 근로자와 사용자

1개월 이상 계속 사용되면서 월 8일 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로한 자

(「국민연금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건강보험
고용 기간이 1개월 이상이면서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자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

고용보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 중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자(「고용보험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산재보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3) 제공기관의 제공인력 관리 책임

- 이용자의 욕구에 맞는 이용자별 서비스 제공계획을 수립하고 <서식 5> 긴급돌봄 

지원사업 제공계획서 및 서비스일정표를 제공하여 이용자에게 서비스 이용과 관련한 

충분한 정보 제공 및 계획에 부합하는 충실한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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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상 알게 된 이용자의 개인정보에 관한 비밀 엄수

관련 서류

<서식 14> 보안각서(제공인력)

- 서비스 제공 방문일시, 제공한 서비스 내용, 제공인력이 유의해야 할 특이사항 등을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기록 유지

관련 서류

<서식 6> 긴급돌봄 지원사업 제공기록지

- 부적절한 서비스 제공, 추가 서비스 구매 강요, 이용자 학대 등 불미스러운 사례가 

발생 되지 않도록 유의

- 서비스 제공 중 서비스 이용자의 응급 상황 발생 시 응급의료기관 및 보호자에게 즉시 통지

- 합리적이고 타당한 이유 없이 특정 이용자에 대하여 서비스 제공을 거부하거나 중단 불가

- 긴급돌봄이 이용자 본인에 의하여 정당하게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신분증명서 또는 

서류제시 요청)

* 신분증명서 또는 서류제시 기피자에게 서비스 제공 금지

4) 건강관리

건강진단 주기

- 모든 제공인력은 채용 후 매 1년마다 건강진단서를 새로 발급받아 제출해야 함

- 채용 시 제출하는 건강진단서는 채용일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판정된 것에 한함

- 채용 후 매 1년마다 새로 제출하는 건강진단서는 해당 회계연도 내에 판정된 것에 한함

예시  23.7.1. 건강진단 판정을 받고 ’23.8.1. 채용된 경우라면 그 익년도부터 매 회계연도(’24년도)를 

기준으로 새로이 건강진단(판정)을 받으면 됨

5) 제공인력의 참여 제한

- 이용자의 배우자,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 동거인이 제공인력인 경우 해당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음(확인 시 관련 비용 환수 조치)

6) 제공기관은 제공인력과 관련 아래 서류 보관

- 등록 관련 증빙서류 일체 및 긴급돌봄 지원사업 개요서

- 이용자별 서비스 제공계획서 등 계약 관련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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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인력과의 계약 관련 서류 일체

- 서비스 제공기록지(개인 날인 포함)

- 예산 집행에 따른 관련 서류

2 제공인력 교육･훈련

(원칙) 제공기관의 장은 사회서비스 품질향상을 위하여 제공인력에 대해 일정 수준 이상의 

교육과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해당 지자체 및 시･도 사회서비스원은 

이를 지원 또는 관리･감독함

(교육대상) 긴급돌봄 지원사업을 제공하는 제공인력, 제공기관의 장, 관리책임자

(필수 교육훈련 시간) 연 8시간

* 사이버 교육시간은 2024년에 한하여 최대 4시간 인정되며, ①긴급돌봄 지원사업 정책 및 사업지침 

교육, ②맞춤광장 활용법은 필수 수료해야 함

(교육내용) 긴급돌봄 지원사업 제공자(제공인력, 제공기관장, 관리책임자)는 아래 내용을 

포함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 교육수당은 최대 4시간까지 지역별 자체 재원 등을 활용해 지원 가능

❙ <예시> 긴급돌봄서비스 제공인력 교육 내용 ❙

교육명 교육내용

공통교육

(중앙사회서비스원)

∙ 긴급돌봄 지원사업 정책 및 사업지침 교육

∙ 사회서비스 마인드 함양 및 직업비전

∙ 소진예방 및 스트레스 관리

∙ 맞춤광장 활용법

제공자

직무교육

(시·도 사회서비스원)

∙ 돌봄 대상자 사례관리

 - 돌봄대상자 사정

 - 돌봄대상자 일상생활관리 강화(식사지원, 영양관리 등)

 - 돌봄대상자 안전(낙상, 욕창 예방활동, 기도 막힘 예방 및 대처 등)

 - 돌봄대상자의 개인위생

∙ 돌봄 종사자의 역할과 책임, 안전 및 자기관리

(보수교육 지원기관) 중앙사회서비스원 및 시･도 사회서비스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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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모니터링

1 긴급돌봄 지원사업 운영 모니터링

(목적) 원활한 사업추진 및 관리를 위해 관련 사항을 주기적으로 점검

(수행주체) 중앙사회서비스원

(수행시기) 월 1회

모니터링 내용

긴급돌봄 서비스 추진현황 및 실적을 작성하여 보건복지부에 제출

서비스 제공내역 관리 시스템을 활용한 사업 진행 관리

- 휴대폰 어플 또는 모바일 웹을 활용한 서비스 제공시간 기록, 서비스 진행 관리, 모니터링 등

2 긴급돌봄 지원사업 제공기관 모니터링

(목적) 긴급돌봄 지원사업 제공기관의 운영 및 관리 사항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사업 

컨설팅을 통한 긴급돌봄 지원사업 품질관리 수행

(수행주체) 시･도 사회서비스원

(수행시기) 

방문 모니터링: 분기별 1회 이상

시스템 모니터링: 월 1회 

(점검방법) 긴급돌봄 지원사업 제공기관 대상 현장방문･시스템 조사를 통한 시설 및 서류 점검

(모니터링 내용) 긴급돌봄 지원사업 제공기관의 사업 운영 실태 및 회계･수가 청구와 관련된 

내용 등 점검

시설･운영

- 시설 기준 등 센터 운영 관련 사항

인력기준 준수

- 제공인력의 자격 여부, 「근로기준법」준수 여부, 급여 지급 적정성 및 4대보험 가입 

여부 확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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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관리

- 대상자 상담 내용 및 돌봄 계획을 기반으로 적절한 서비스 지원이 이루어졌는지 등 

확인

서비스 내용 관리

- 서비스 제공이 적절히 이루어졌는지 등 확인

이용 관련

- 정해진 제공시간을 초과하여 운영하는 경우가 있는지 확인

기타 긴급돌봄 지원사업의 건의사항

회계･예산 관리 등 점검

- 회계 및 예산지침을 준수하여 적절히 관리･집행되고 있는지 확인

- 「보조금법」제33조를 준수하여 예산이 집행되고 있는지 확인

(기타사항) 모니터링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직접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유선 또는 

방문으로 확인

조사 및 분석 방법

시･도 사회서비스원은 제공기관별로 모니터링 실시 후 결과를 시･군･구 및 중앙

사회서비스원으로 제출

중앙사회서비스원은 지역별 모니터링 결과지를 취합하여 긴급돌봄 지원사업 제공

기관 운영현황 등을 분석하고 사업 개선을 위해 보건복지부에 제안

보건복지부는 분석 결과를 통해 사업 개선을 검토

 

관련 서류

<서식 8-1> 제공기관 모니터링 기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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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1 긴급돌봄 지원사업 신청서

긴급돌봄 지원사업 신청서

Ⅰ. 인적사항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비상연락처 가구원 수

Ⅱ. 신청 사유  

Ⅲ. 첨부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긴급돌봄 지원사업 신청서

수수료

없음공동이용 행정정보

1. 주민등록표 등･초본

2. 건강보험자격 확인서

3. 건강･장기요양 보험료 납부확인서(직장가입자)

4. 건강･장기요양 보험료 납부확인서(지역가입자)

5.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Ⅳ.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 □ 동의하지 않음)

   ※ 만일, 본인이 위 행정정보 이용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자 성명         (서명)

Ⅴ. 결과 통지방법  □ 문자 □ 서면 □ 기타(                     )

20  년 월 일

신청자(대리인) 성명           (서명)

담당자 성명                  (서명)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64 /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 2024년 긴급돌봄 지원사업 안내

서식1-1 긴급돌봄 지원사업 신청 위임장

긴급돌봄 지원사업 신청 위임장

수

임

자

성명(한자)

                                  (                 )

생년월일

                 

주소

위임자와의 관계

                                  

전화번호

      (    )      -

   본인은 위 사람에게 긴급돌봄 지원사업 신청, 자격의 변경･상실 신고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

임

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년        월        일

위임자(본인) :  (서명 또는 인)

업무담당자

확인사항
 위임자와 수임자(대리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또는 서류

수수료 

없 음

유 의 사 항

  1. 위임받는 사람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2. 전화번호에는 언제든지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나 휴대전화번호를 기재하고, 그 밖에 팩스번호, 이메일 주소 

등이 있으면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기재사항이 정확하지 않은 경우, 보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다른 사람의 인장 도용 등 허위로 위임장을 작성하여 신청할 경우에는 「형법」 제231조와 제232조에 따라 

사문서 위조･변조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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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1-2 긴급돌봄 지원사업 대상자 추천서

긴급돌봄 지원사업 대상자 추천서

추천인
소속

성명 연락처 000)000-0000 

추천 

대상자

성명 연락처
(집)

(H.P.)

실거주 주소

대상자

희망 서비스
□ 신체활동 등 돌봄 지원  □ 가사 지원 □ 이동 지원   * 중복체크 가능

지원 

대상

확인

긴급성 및 

돌봄필요성 

판단

갑작스러운 질병 및 부상, 주 돌봄자 부재 등

(급성기 질환, 암수술 후 퇴원 / 주돌봄자 입원･가출･구금･사망 등) 

돌봄서비스 

이용 현황

□ 노인장기요양 □ 노인맞춤돌봄 중점돌봄군 □ 장애인활동지원 

□ 가사･간병 지원사업 □ 기타:_____________________

□ 돌봄서비스 신청 후 선정 대기중(신청 서비스명:____________________)

돌볼 수 

있는 사람

□ 있음(□ 24시간 중 일부만 돌봄 가능 □ 필요한 돌봄 중 일부만 돌봄 가능)

□ 없음

추천 

사유

주 의뢰 

문제(상황)

기타 첨부 

내용
 (예시) 추천대상자에 대한 대상자 선정 필요성 관련 자료

20  년도 긴급돌봄 지원사업 안내에 의거하여 위 대상을 20  년도 긴급돌봄 지원사업 대상자로 

지원을 요청합니다.

추천일자:  년  월  일

추천인 소속:                 

추천인:                      (서명)

접수 

담당자

접수일자 담 당 자
                          

(인)

소    속 연 락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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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2 긴급돌봄 지원사업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 동의서(이용자)

긴급돌봄 지원사업 개인정보 수집 및 제공･이용 동의서(이용자)

‘긴급돌봄 지원사업’의 대상자 선정 및 서비스 지원(제공)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따라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성    명

생년월일

구분 수집･이용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기간

①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필수)

인적 사항 및 가족관계 확인에 관한 정보, 

사회보장급여의 수혜 이력에 관한 정보, 

그밖에 수급권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로서 주민등록전산 

정보･가족관계등록 전산 정보, 

병무･교정 등 자료 또는 정보 
긴급돌봄 지원사업의 대상자 

선정 및 서비스 지원(제공), 

만족도 조사 및 성과평가

5년

② 민감정보 처리 

내역(필수)

신체적 건강정보, 장기요양보험 등급, 

장애 여부

③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 

내역(필수)

주민등록번호

구분 제공받는 자 제공목적 제공항목 보유기간

④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내역(필수)

정부기관, 중앙사회서비스원, 

광역지원기관, 긴급돌봄 지원사업 

제공기관

긴급돌봄 

지원사업 제공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연락처, 

건강정보 등

5년

개인정보 제공 동의 

거부 권리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내용

- 위의 각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를 거부할 경우 긴급돌봄 지원사업 이용 신청접수가 불가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는 긴급돌봄 지원사업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위와 같이 ①개인정보 및 ②민감정보, ③고유식별정보를 수집･이용하고, 이를 ④제3자에게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구분 수집･이용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기간

선택적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선택)

보호자 성명, 관계, 연락처

긴급돌봄 지원사업의 대상자 

선정 및 서비스 지원(제공), 

만족도 조사 및 성과평가

5년

위와 같이 선택적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인적사항 및 가족관계 확인에 관한 정보, 소득･재산에 관한 정보, 사회보장급여의 수혜 이력에 관한 정보, 그 

밖에 수급권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 등 수급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관계기관에 

요청하거나 관련 정보통신망을 통해 조회함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______

                   신청인:                  (서명)

   (필요시) 법정대리인:                  (서명)

※ 반드시 본인 자필 서명 후 제출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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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2-1 긴급돌봄 지원사업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동의서(제공인력) 

긴급돌봄 지원사업 개인정보 수집 및 제공･이용 동의서(제공인력)

‘긴급돌봄 지원사업’의  서비스 제공인력 관리를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따라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성    명

생년월일

연락처

구분 수집･이용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기간

①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번호 

수집･이용 내역(필수)

성명, 주민등록번호, 병무･교정 등 자료 

또는 정보 

긴급돌봄 지원사업 제공인력 

관리
5년

구분 제공받는 자 제공목적 제공항목 보유기간

②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내역(필수)

정부기관, 중앙사회서비스원, 

광역지원기관, 긴급돌봄 지원사업 

제공기관

긴급돌봄 

지원사업 

제공인력 관리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5년

개인정보 제공 동의 

거부 권리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내용

- 위의 각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를 거부할 경우 긴급돌봄 지원사업 제공인력 활동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는 긴급돌봄 지원사업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를 수집･이용하고, 이를 ②제3자에게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20  년   월    일 ______

                   신청인:                  (서명)

※ 반드시 본인 자필 서명 후 제출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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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3 긴급돌봄 지원사업 요구도 평가표

긴급돌봄 지원사업 요구도 평가표

■ 돌봄대상자 인적사항

성명 생년월일 만 나이 세 성별

주소

전화번호
(집)

(핸드폰)

비상

연락처

(성  명)

(관  계)

(연락처)

가구원 
수

명

■ 대상자 요구도

긴급성 및

돌봄 필요성 판단

갑작스러운 질병 및 부상, 주 돌봄자 부재 등
(급성기 질환, 암수술 후 퇴원 / 주돌봄자 입원･가출･구금･사망 등) 

돌봄서비스 

이용현황

□ 노인장기요양 □ 노인맞춤돌봄 중점돌봄군 □ 장애인활동지원

□ 가사･간병 지원사업 □ 기타:_____________________

□ 돌봄서비스 신청 후 선정 대기중(신청 서비스명:___________________

돌볼 수 있는 사람
□ 있음(□ 24시간 중 일부만 돌봄 가능 □ 필요한 돌봄 중 일부만 돌봄 

□ 없음

일상생활 자립 

정도

항목
완전 자립

(0점)

부분 도움 필요

(2점)

완전 도움 필요

(4점) 

○ 목욕하기, 머리감기 □ □ □

○ 옷 벗고 입기 □ □ □

○ 식사하기 □ □ □ 

○ 체위 변경 (일어나 앉기 등) □ □ □ 

○ 집안에서 이동하기 □ □ □ 

○ 화장실 사용하기 □ □ □ 

○ 세탁, 빨래, 청소하기 □ □ □ 

○ 장보기, 물건 사기 □ □ □ 

기타

□ 주거환경

항목 양호 불량/없음

○ 주거환경의 청결정도 □ □

○ 주거환경의 안전성

 - 단차, 공기질 등
□ □

○ 음식물 저장 가능여부 □ □

○ 음식 조리 가능여부 □ □

○ 전기, 물 등 필수재 이용 □ □

□ 주상병 외 질병 

 * 치매, 뇌졸중, 고혈압, 당뇨(투석여부, 혈압 확인) 등 질환을 앓고 있는지 및 

약 복용 여부

□ 그 외 서비스 제공 시 알아야 할 사항 



부
록
 
1

관
련
 

서
식

보건복지부 / 69

부록 1   관련 서식

■ 현장확인 내용

지원 필요

지원 불필요

■ 종합의견

서비스 제공 시 고려사항 등

상담을 포함한 전반적 상황을 포괄하여 작성

■ 조사자

기관 성명 조사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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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4 긴급돌봄 지원사업 이용 자격결정 통지서

긴급돌봄 지원사업 이용 자격결정 통지서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 휴대전화

비    고

결정사항 □ 결정(대상) □ 결정(대상 제외) □ 종결

안   내

사   항

1. 귀하가 신청한 서비스에 대한 조사･심의 결과 긴급돌봄서비스 대상자로 결정되

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서비스명 긴급돌봄 지원사업 서비스 개시일

수행기관
기관명 대표전화

주소

2. 서비스 제공기간은 서비스 개시일로부터 30일이며, 긴급돌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제

공기간, 제공시간 등이 변경되거나 서비스가 종결될 수 있습니다.

3. 해당 주소지 내 긴급돌봄 지원사업 제공기관의 서비스 제공 여력 등에 따라 바로 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경우, 다른 기관으로 변경신청 하실 수 있습니다.

4. 거주 지역, 세대구성, 수급권, 타 재가복지서비스 등의 변동이 있을 시에는 반드시 

관할 주민센터 또는 서비스 수행기관에 신고하셔야 하며, 다음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서비스가 중단･중지될 수 있습니다.

 - 거주지 이전, 서비스 자격상실, 본인의 사정(병원 입원, 해외 체류 등)으로 1개월 

이상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은 경우 등

 - 서비스 제공자를 향한 언어 및 신체적 폭력 등을 행하거나 이에 준하여 서비스 

제공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서비스 신청에 대하여 위와 같이 결정되었음을 안내드리며, 상담하실 일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담당자를 찾아주시면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6. 위 결정사항에 대해서 이의신청과는 별도로 결정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 이내

(결정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도지사 소속 

행정심판위원회 서면 또는 온라인(www.simpan.go.kr)으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담당자 : 직급          성명           

전화번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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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4-1 긴급돌봄 지원사업 이용안내문(예시)

긴급돌봄 지원사업 이용안내문(예시)

1. 긴급돌봄 지원사업 이용 안내 사항

 1) 긴급돌봄 지원사업 이용자는 아래 서비스 중 이용안내문에 표기된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

습니다.

  - 재가 돌봄: 서비스 제공인력이 이용자의 가정을 방문해 돌봄 및 신체활동 지원 서비스(세면, 

옷입기, 식사보조 등 활동지원)

  - 가사 지원: 서비스 제공인력이 이용자의 가정을 방문해 청소, 식사 준비, 설거지 등의 가사서비스 

  - 이동 지원: 일상생활 수행을 위한 근거리 외출(은행 방문 등) 및 병원 방문 시 동행

 2) 긴급돌봄 지원사업은 예산조정, 정책변경 등 사유가 있는 경우 서비스 변경 또는 조기에 중지될 수 

있습니다.

 3) 지원 기간까지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며, 기한 만료 시 서비스는 자동 종료됩니다.

   

2. 서비스 내용

서비스 내용 ▶ 돌봄, 가사지원

서비스 가격

서비스 총 가격 : 월 000만원

지원액 : 월 00,000원(정부지원)

본인부담금 : 월 00,000원

본인부담금

정부에서 지원하는 월00만원을 제외한 추가금액은 본인이 부담합니다.

귀하가 납부할 금액은 월 00,000원(본인부담금)입니다.

납부는 가급적 서비스가 제공되기 전까지 제공기관에 납부하셔야 합니다.

* 부득이 현금 또는 카드결제에는 영수증을 발급받아 보관하셔야 합니다.

3. 이용자 준수사항

 - 이용자와 종사자는 서로 인격을 존중하고 신뢰하여야 하며, 더 좋은 서비스를 받고 제공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72 /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 2024년 긴급돌봄 지원사업 안내

이용자 준수사항

 이용자는 제공인력의 인격과 전문성을 존중해야 합니다.

 이용자는 서비스 표준 및 계약 내용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서비스를 

요청하셔야 합니다.

 이용자가 제공인력에게 서비스를 요청할 때에는 명확하고 구체적이며 정중하게 요청

하셔야 합니다.

 제공인력에게는 공식적인 호칭(요양보호사님 등)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욕설, 신체적 폭력 등 인격을 무시하는 발언이나 행동을 하여서는 안 됩니다.

 ※ 구타 등 신체적 폭력을 행할 경우 서비스 이용 중지는 물론, 민･형사상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언어･신체적 폭력의 범주>

• (언어적폭력) 욕설, 협박, 위협 등

  * “야.”, “어이.” 등은 인격을 무시하는 호칭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 (신체적폭력) 밀기, 멱살잡기, 붙잡기, 뺨때리기, 깨물기, 침 뱉기, 목 조르기, 물건 던지기, 주먹이나 

발로 차기, 칼 겨눔, 찌름 등 치명적인 수준의 행위 등

 제공인력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이나 성폭력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특히 불필요한 신체적 접촉이나 과도한 노출, 성적 농담 등으로 

불쾌감을 주는 행위도 성희롱에 속합니다.

  ※ 이용자 및 그 가족의 성희롱 행위가 밝혀지는 경우 해당 제공인력은 서비스 제공을 거부할 

수 있으며, 정도에 따라 서비스 이용 자격 박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성희롱･성폭력 행위의 범주>

• (시각적성희롱) 음란한 사진･출판물, 성적인 몸짓, 과도한 신체 노출

• (언어적성희롱) 음담패설, 성적인 행위를 암시하는 말이나 농담

• (신체적성희롱) 성적 접촉, 포옹, 애무, 추행, 강간

• (기타) 음란물 보여주기나 함께 보자는 권유, 데이트나 교제 강요, 술자리 시중 요구 

등 기타 사회통념상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언어나 행동 등

⑦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시작 시각과 종료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⑧ 서비스 제공기록지 내용(서비스일자 등)이 사실과 다름없는지 꼼꼼히 확인 후 

서명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 중에서 보다 자세한 안내가 필요하거나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도움이 필요하시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도 사회서비스원에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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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5 긴급돌봄 지원사업 제공계획서(예시)

긴급돌봄 지원사업 제공계획서(예시)

이    름  홍길동 생년월일     .       .        .

주    소 연  락  처

(집) ☎ 

(휴) ☎ 

서비스내용

재가돌봄 및 가사 지원

서비스가격

□ 서비스가격 : 1,296,000 원                   □ 본인부담률 :   10  % 

 - 정부지원금 : 1,166,400 원

 - 본인부담금 : 129,600 원

□ 납부방법

 - 본인부담금 : 가급적 서비스가 제공되기 전까지 이용자가 제공기관에 사전납부

(납부방법 :계좌이체,카드결제,현금)

   ▶납부계좌 : 000-0000-000-00, 00은행  (예금주 : 0000제공기관)

계 약 기 간  2024 년 6 월 1 일  ∼　2024 년  6  월 30  일

<서비스 제공계획>

□ 30일, 72시간 이내 작성

ㅁ 6.3.(월) 10:00~13:00 (3시간)

ㅁ 6.5.(수) 10:00~13:00 (3시간)

ㅁ 6.9(일) 15:00~18:00 (3시간, 주말)

□

제공기관명 : 제공인력 :                    (서명)

※ 본 양식은 예시로서 제공기관의 사정에 따라 임의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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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5-1 서비스 제공･이용 계약서 (예시)

서비스 제공･이용 계약서

○ 서비스 이용자

   성  명 : (인)  생년월일  :

   주  소 : 

   연락처 : 

○ 대리인(보호자) 

   성  명 : (인) (“이용자”와의 관계 :       )

   주  소 :

   연락처 : (E-mail :                       )

○ 서비스 제공기관

   기관명 : (대표자 :                     인)

   주  소 : 

○ 계약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 서비스 종류, 내용, 제공시간, 제공횟수 등 구체적 사항은 “긴급돌봄 지원사업 제공계획서”와 같다.

  상기 당사자 또는 대리인은 다음 계약내용에 의거하여 긴급돌봄 서비스 제공(이용)계약서를 작성하고 

기명날인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 다    음 -

제1조(서비스 제공)

  ① “제공기관”은 ‘2024년 긴급돌봄 지원사업 안내(지침)’ 따른 인력을 배치하고, “이용자”의 긴급

하고 일시적인 돌봄 공백에 필요한 긴급돌봄 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를 상기의 “긴급

돌봄 지원사업 제공계획서(일정표 포함)”와 같이 제공한다.

  ② “제공기관”은 서비스의 지속성이 최대한 보장되도록 서비스 제공자(제공인력)를 배치한다.

  ③ “제공기관”은 시･도에서 통보한 ‘2024년 긴급돌봄 지원사업 안내(지침)’을 참고하여 서비

스와 내용의 범위 내에서 서비스 계획을 수립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제공한 서비스 내용을 

서비스 제공 기록지에 기입한다.

제2조(계약기간 및 계약의 만료 등)

  ① 이 계약의 효력기간은 상기의 기간 동안 발생하며, 당사자 간 협의에 따라 제공기간 내 

계약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이 계약은 “이용자”의 해지 통지나 사망 등으로 종료된다.

  ③ 이 계약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지할 수 있다.

  1. “이용자”가 지침에 따른 서비스 제공 자격을 상실한 때 

  2. “제공기관”이 서비스 제공을 지속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이를 “이용자”에게 

통지한 때. 다만, 해약의 통지는 14일 전에 하여야 한다.

  ④ 일시적인 병원 입원, 시설입소 등의 경우에는 이 계약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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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서비스 내용의 변경)

  ① 서비스 제공과정에서 “제공기관”의 부주의 또는 실수로 인하여 계약서에 기록된 사항을 충족

시키지 못하거나 “이용자”의 합리적인 요구사항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 “제공기관”은 “이용

자”의 요구에 따라 서비스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계약서에 포함되지 않은 요구사항

은 서비스 내용의 변경사항으로 보지 아니한다.

  ② . 사항에 대해서 “제공기관”(제공인력 포함)은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폭언 등 각종 위법･부당한 

행위를 “제공기관”에게 강제할 경우, 지자체는 종사자 보호를 위해 서비스 중지, 자격상실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계약기간 및 서비스 비용의 변경 등 주요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해당사항에 대해 “변경

계약서”를 별도 작성한다.

  ④ “이용자”는 “제공인력”과의 관계가 가족관계(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동거자)인 경우 그 비용을 반납해야 한다.

제4조(통지사항)

  ① “제공기관”은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에 있어 응급상황 등 필요한 경우 대리인에게 연락을 취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의 대리인은 대리인의 주소 또는 연락처 등이 변경되었거나 금치산 또는 파산선고 등을 받아 

“이용자”의 보호 의무를 다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즉시 서면으로 “제공기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공기관”은 “이용자”의 상태변화 등 서비스의 변경사유가 발생 시에는 “이용자”가 서비스 변경

신청 등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5조(개인정보 보호의무)

  ① “제공기관”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관계 규정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② “제공기관”은 사회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이용자”의 개인정보 자료를 수집하고 활용하며 동 

자료를 사회서비스 운영주체 등에게 관계규정에 따라 제출할 수 있다.

  ③ “제공기관”의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대한 “이용자”의 승낙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 동

의서(이용자용)”로 한다.

  ④ “이용자”는 “제공기관”이 수집･관리하는 본인의 개인정보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제6조(손해배상책임)

  서비스 실시 중에 “제공기관”(종사원을 포함한다)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이용자”의 손해에 대하여는 “제공

기관”은 “이용자”에게 배상한다. 다만, 천재지변, 제3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이용자”가 “제공기관”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7조(분쟁해결방법)

  본 서비스 이용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에 대하여 “이용자”와 “제공기관”이 합의에 따라 

원만히 처리하며, 만약 당사자 간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에는 관련법규나 관례에 따른다.

제8조(상호협력)

  ① 이용자의 권리와 의무

  1. 이용자는 긴급돌봄 지원사업을 이용함에 있어 본인의 인권을 침해당하지 않고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2. 이용자는 긴급돌봄 지원사업 제공계획서 범위 안에서 서비스의 구체적인 내용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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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이용자는 서면 또는 구두로 협의되지 않은 서비스를 제공인력에게 요구해서는 안 된다.

  4. 긴급돌봄 지원사업은 대상자 본인에 대한 서비스에 한정하며, 대상자가 아닌 가족, 동거인 

등에게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아니한다.

  5. 이용자는 제공인력의 인격을 최대한 존중하고, 상대방의 신뢰관계를 저해할 수 있는 언행

이나 불필요한 신체접촉은 삼가야 한다. 만약 부적절한 행위 등이 있을 시 서비스가 중단될 

수 있다.

  6. 제공인력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이나 성폭력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7. 서비스 이용자는 돌봄활동 내용 촬영을 위한 장치가(CCTV, 웹캠, 녹음기 등) 설치된 경

우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 제공인력 및 서비스 제공기관에 설치 사실과 위치를 미리 

알려야 한다.

  ② 제공인력의 권리와 의무

  1. 긴급돌봄 지원사업은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에 한정하며, 이용자가 아닌 가족, 동거인 등에게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아니한다.

  2. 제공인력은 이용자가 서면 또는 구두로 협의되지 않은 서비스를 무리하게 요구하는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3. 제공인력은 이용자의 상태변화, 서비스 변경 요청 등으로 서비스 변경이 필요할 경우 

제공기관에 알려야 합니다.

  4. 제공인력은 이용자의 위기상황 등을 인지하였을 때 즉시 제공기관에 알려야 합니다.

  5. 제공인력은 서비스 제공과정에서 취득하게 된 이용자에 대한 비밀은 철저히 보장하여야 

합니다.

  6. 이용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이나 성폭력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부
록
 
1

관
련
 

서
식

보건복지부 / 77

부록 1   관련 서식

서식 6 긴급돌봄 지원사업 제공기록지

긴급돌봄 지원사업 제공기록지

※ 맞춤광장 내 일지 작성은 맞춤광장 매뉴얼 p.51~54 참고

소속 이름

근무일자 근무시각 실근무시간 지원내용
이용자
확인

근무자
확인

(예시)
10.01.(월)

9:00~12:00 3시간 가사간병, 돌봄서비스지원 O O

근무내역
(횟수)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5시간: 6시간: 7시간: 8시간: 

야간, 휴일 
가산내역
(횟수)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5시간: 6시간: 7시간: 8시간: 

2인 파견 
가산내역
(횟수)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5시간: 6시간: 7시간: 8시간: 

※ 반드시 (근무자/담당자) 자필 서명 후 제출 바랍니다.

                                                     담당자: o o o        (서명)



78 /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 2024년 긴급돌봄 지원사업 안내

서식 7 긴급돌봄 지원사업 이용 중지 신청서

긴급돌봄 지원사업 이용 중지 신청서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    .    .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보호자 성 명        
신청인과의

 관계
전화번호

중지 사유

중지 기간
1개월 이상 – 종결

1개월 이내 – 기간 내 서비스 제공 중단

  위와 같이 긴급돌봄 지원사업 이용 중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시･군･구청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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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8 서비스 제공 모니터링 기록지 

서비스 제공 모니터링 기록지

1. 일반사항

제공기관명 기관장 성명

작성자 성명 작성일

이용자 성명 제공인력 성명
서비스 제공 

기간

2. 서비스 제공에 대한 모니터링

기록지 작성 내용 요약 모니터링 종합의견

□ 개선 필요
제공 기록지 작성에 있어서 이동지원 

서비스 제공 시 출발-도착 장소 명기 필요

□ 추가 필요 주거 공간 내부 정리 필요

※ 일시와 기록지 작성 내용은 서식 6의 내용을 참고하여 간략하게 요약함

3. 이용자 상담 내역

일시 상담 내용 요구 및 조치사항

4. 모니터링 반영 내용

구분 내용

검토결과 및 종합의견에 

대한 반영 사항

이용자 상담 시 요구 반영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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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8-1 제공기관 모니터링 기록지

제공기관 모니터링 기록지

Ⅰ. 일반현황

 1. 사업 개요

제공기관명 기관장

담당자명 전화번호

서비스 기간

소재지

 2. 세입 및 세출 현황
(단위 : 천원)

구분 계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세입 계

세입

급여비용

사전교육비용

본인부담금

세출 계

세출
인건비

운영비

Ⅱ. 분야별 점검항목

 1. 인력관리

점검항목 점 검 결 과 증빙서류

○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

 - 배상보험 가입 여부

결과
 □ 양호       □ 미흡

  (미흡사유:                       )
∎배상보험 가입 명단

조치

사항

○ 인력 관리 적절성

 - 인력 투입 전 준비과정 

 - 보안 관련

 - 자격사항

결과
 □ 양호       □ 미흡

  (미흡사유:                       )

∎긴급돌봄 신청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근로계약서 및 근로조건 

안내 동의서

∎ 제공인력 자격증

조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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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예산 관리

 

3. 서비스 관리

Ⅲ. 기타사항

기타 확인사항

점검항목 점 검 결 과 증빙서류

○ 인건비 지급의 적정성 

 - 급여지급 비율

 - 사회보험료 납부 및 세금 

신고

결과
 □ 양호       □ 미흡

  (미흡사유:                       )
∎급여대장 및 

급여 지급 내역
조치

사항

○ 회계 관리

 - 회계 예산 관리 지침 마련

 - 회계 예산 관리 지침 준수

결과
 □ 양호       □ 미흡

  (미흡사유:                       )

∎회계 및 예산지침
조치

사항

점검항목 점 검 결 과 증빙서류

○ 서비스 제공 기록

 - 근로 일지 작성

 - 전자시스템 활용여부

결과
□ 양호       □ 미흡

  (미흡사유:                       )
∎ 근로일지

∎ 전산시스템 입력 실적
조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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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9 (이용자) 이의신청서

■ 사회보장급여 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23.1.1>

이의신청서

처리기간 별도안내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                )

대리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등)
신청인과의

관계

주  소 (전화번호 :                )

처 분 내 용  [  ] 선정   [  ] 보장변경/중지/정지/상실   [  ] 환수   [  ] 기타

처분이 있음을 안 연월일          년         월         일

처분통지를 받은 경우
통지를 받은 연월일

         년         월         일

처분의 내용 또는
통지된 사항

이의신청 취지 및 사유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17조,「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38조,「한부모가족
지원법」제28조,「긴급복지지원법」제16조,「기초연금법」제22조,「장애인복지법」제84조,「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36조,「의료급여법」제30조제1항,「장애인연금법」제18조,「장애아동 복지지원법」제38조,「아동수당법」
제19조,「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및「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신청을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ㆍ군수ㆍ구청장ㆍ교육감 귀하

구비서류

 1. 이의신청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신청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위임장 및 대리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아동수

당 관련 이의신청을 대리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음

안내사항

1. 기초생활보장 및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의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교육급여의 경우 시･도교육감)이 이의신청을 접수
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한 의견서와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및 시․

도교육감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및 시․도교육감)에게 송부합니다. 
   다만, ① 기초연금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단,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60일이내), 

②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자격, 의료급여 및 급여비용에 대한 이의신청은 60일 이내(30일 범위 내 연장가능), ③ 한부모
가족지원 및 장애인복지 관련 이의신청의 경우에는 30일 이내, ④ 장애인연금 결정 등에 대한 이의신청은 15일 이내(단,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없음을 증명한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때부터 60일 이내), ⑤ 장애인활동지원
은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30일 범위 내 연장가능), ⑥ 장애아동가족지원, 장애아가족양육지원 결정 등에 대한 이의
신청은 15일 이내(단,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60일이내), ⑦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지원, 방과후활동지원 결정 등에 
대한 이의신청은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⑧ 영유아보육지원은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⑨ 아동수당지원 결정 
등에 대한 이의신청은 접수한 날로부터 30일(단,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60일이내)이내, ⑩ 사회서비스이용권 
발급 관련 이의신청은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 결정통지 처리합니다.

2. 기초생활보장 및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의 경우 시ㆍ도지사는 시ㆍ군ㆍ구청장으로부터 이의신청서를 받았을 때(특별자
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및 시․도교육감의 경우에는 직접 이의신청을 받았을 때를 말한다) 30일 이내에 처리합니다. 다만, 
긴급복지지원 관련 이의신청의 경우 시ㆍ도지사는 시ㆍ군ㆍ구청장으로부터 이의신청을 송부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처리합니다.

3.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는 경우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17조에 의해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을 결정한 보장기관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을 받은 보장기관의 장은 
접수한 날부터 10일이내에 처리합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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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10 (심의위) 긴급돌봄 지원사업 심의서

긴급돌봄위원회 심의서

 1. 회의명: 제 00차 긴급돌봄 위원회

 2. 회의일시(의결기한):

 3. 심의안건:

 4. 보고안건:

 5. 심의안건별 심의서 

 5.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부의 안건에 대하여 위와 같이 심의합니다. 

년    월     일

긴급돌봄위원          (인) 서명

긴급돌봄위원장 귀하

심의항목
의결

기타의견
찬성(O) 반대(X)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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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11 긴급돌봄 지원사업 결과보고서

긴급돌봄 지원사업 결과보고서

작성자 작성일 2024.   .    .

대상자 성명 소재지 주소

제공인력 성명
서비스

제공 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개입 사유 돌봄 가족 부재 및 관계기관 의뢰

서비스 

제공내용
교통 지원, 식사 보조, 청소, 반찬만들기

조치사항 1차 서비스 제공 후, 욕구사정 진행하여, 서비스 제공내용 변경

최종 결과

 □ 서비스 종결

 □ 서비스 연장

 □ 서비스 연계 (연계기관 및 서비스 :            )

종결 의견

(사후관리 등)

종결이후에 대한 내용

(예)건강회복, 병원입원, 장기요양등급 인정.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이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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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12 긴급돌봄 지원사업 제공자 등록신청서

긴급돌봄 지원사업 제공자 등록신청서

※ 제2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2쪽 중 제1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0일

①서비스 종류

 사회서비스 제공자

②신청인

 (대표자)

성명(법인･단체는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법인･단체명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③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

④소재지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주소

⑤설립구분  [ ] 국가  [ ] 지방자치단체  [ ] 법인(         )  [ ] 개인  [ ] 기타(          )

⑥시설기준
시설면적

m2

설비･비품

⑦인력기준
기관장 및 관리책임자

                   총         명

제공인력

         총           명

⑧기관장 성명 자격 경력

⑨관리책임자 성명 자격 경력

⑩지급계좌 예금주 은행명 계좌번호

 ｢긴급돌봄 지원사업 안내｣ 따라 위와 같이 긴급돌봄 서비스 제공자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도지사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2024 긴급돌봄 지원사업 안내｣에 따른 등록기준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인력의 

자격증 사본, 근로계약서 등) 각 1부
수수료 

없 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만 해당합니다)

 2. 건물등기부등본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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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쪽 중 제2쪽)

동의서

    본인은 긴급돌봄 지원사업 제공자로 등록한 후 ｢긴급돌봄 지원사업 안내｣ 따라 제공하는 사회서비스의 종류･내용, 인력, 

시설･장비 등의 현황 정보 등을 성실히 제출하고, 서식에 따라 그 정보 등을 게시할 것을 서약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작성방법

① 기관에서 제공하려는 사업명을 적습니다.

②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 법인 대표자 성명,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를 적습니다.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신청인(대표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전화번호를 적고,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을 

적습니다.

③ 등록하려는 제공기관의 명칭,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고유번호를 적습니다.

④ 등록하려는 제공기관의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주소를 적습니다.

⑤ 등록하려는 제공기관의 형태를 표기합니다.

  * 법인의 경우 (  )에 재단법인, 사단법인, 의료법인, 사회복지법인, 종교법인, 학교법인 등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단체인 

경우 비영리민간단체, 종교단체. 법인이 아닌 사단, 재단 등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⑥ 등록하려는 제공기관의 시설면적과 통신설비, 집기 등 사업 수행에 필요한 설비와 비품을 적습니다.

⑦ 등록하려는 제공기관의 기관장, 관리책임자, 제공인력의 수를 적습니다.

⑧･⑨ 기관장 및 관리책임자의 성명, 자격, 경력을 적습니다.

⑩ 기관장 명의(법인인 경우 법인 명의)의 계좌번호 등을 적습니다.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시･도)

신청서 작성 ▶ 접 수

▼

서면 심사 및 실제 조사

▼

검토 및 결재

▼

등록증 수령 ◀ 등록증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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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12-1 긴급돌봄 지원사업 제공자 등록증 재발급신청서

긴급돌봄 지원사업 제공자 등록증 재발급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제공자
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신청인

(대표자)

성명(또는 법인명)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신청내용

등록번호 등록일

재발급 신청 사유

                     ［  ］분실         ［  ］훼손

 ｢긴급돌봄 지원사업 안내｣에 따라 긴급돌봄 서비스 제공자 등록증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증(손상되어 못 쓰게 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접 수  서면심사  검토 및 결재  등록증 재발급  등록증 수령

신청인
처리기관

(시･도)

처리기관

(시･도)

처리기관

(시･도)

처리기관

(시･도)
신청인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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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13 긴급돌봄 지원사업 제공자 등록증

  등록번호 제2024-00호

긴급돌봄 지원사업 제공기관 등록증

1. 기관명 :                             

2. 법인･단체명:

3. 대표자 성명:

4. 기관장 성명:                      

5. 소재지:

6. 사업자등록번호(또는 고유번호):

 위와 같이 긴급돌봄 지원사업 제공기관으로 등록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시･도지사 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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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14 보안각서(제공인력)

보  안  각  서

  본인은 긴급돌봄 지원사업의 제공인력으로, 서비스 제공에 있어 업무상 알게 된 

이용자의 개인정보에 관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비밀을 엄수

할 것을 서약합니다.

-  아   래  -

  1. 본인은 「개인정보보호법」 및 관계법령을 준수한다.

  2. 업무수행 기간 중 알게 된 이용자 및 보호자의 개인정보를 업무 목적으로만 사용

하며, 기관 내부 및 외부의 제3자에게 누설･유포하지 않으며 절대 비밀을 유지

한다.

  3. 이용자의 정보를 개인적으로 보유하거나 유용하지 않으며, 무단으로 수집하여 사용하지 

않는다.

  4. 본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이용자의 개인정보 유출 혹은 본 서약서상의 의무이행을 

소홀히 함에 따른 문제 발생 시,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지고, 어떠한 처벌도 

감수한다.

  본인은 위의 내용을 모두 확인하였습니다.

20   년   월   일

                          서  약  자 :               (서명/인)

                          제공기관장 :               (서명/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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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15 정산신청서

긴급돌봄 지원사업 비용 지급청구서
 

   급여(서비스)

   대상자

인원: 10명

성명: 홍길동, 김철수,...... 
    

   서비스

   제공기관

기관명: 

사업자번호: 

전화번호: 

주소: 

 당월 청구금액:   금1,000,000원(금일백만원)
 제공내용 금액 횟수 청구금액(지급금액)

1시간 23,000 회 원

2시간 40,000 회 원

3시간 52,000 회 원

4시간 65,000 회 원

5시간 81,000 회 원

6시간 96,000 회 원

7시간 111,000 회 원

8시간 130,000 회 원

소 계 원

금액 야간, 휴일 등 가산금액(지역별 설정) 횟수 청구금액(지급금액)

1시간 회 원

2시간 회 원

3시간 회 원

4시간 회 원

5시간 회 원

6시간 회 원

7시간 회 원

8시간 회 원

소 계 원

금액 제공인력 2인 파견 가산 금액 횟수 청구금액(지급금액)

1시간 회 원

2시간 회 원

3시간 회 원

4시간 회 원

5시간 회 원

6시간 회 원

7시간 회 원

8시간 회 원

소 계 원

수령기관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예금주 사업자등록번호

       

 우리 기관은 긴급돌봄 지원사업 대상자에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위와 같이 제공단가 지급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정보 성명 (서명 또는 인)

            서비스 제공기관(청구기관) 과의 관계



부
록
 
1

관
련
 

서
식

보건복지부 / 91

부록 1   관련 서식

서식 16 본인부담금 영수증

본인부담금 영수증

(제공기관 보관)

거래번호 :

서비스명 : 

이용자명 :                (서명)

금    액 : 서비스 가격                       원

정부 지원금                       원

본인 부담금                       원

  위 본인부담금(      원)을 20  년    월     일

수령하였습니다.

 년     월      일

                   ◯◯◯◯제공기관 대표 (인)

본인부담금 영수증

(이용자 보관)

거래번호 :

서비스명 : 

이용자명 :                (서명)

금    액 : 서비스 가격                       원

정부 지원금                       원

본인 부담금                       원

  위 본인부담금(      원)을 20  년    월     일

수령하였습니다.

 년     월      일

                    ◯◯◯◯제공기관 대표 (인)

※ 본 양식은 예시로서 제공기관의 사정에 따라 임의 변경하여 사용 할 수 있음

※ 이용자 서명은 보호자 서명으로 대체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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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17 신청접수 현황(읍면동)

신청접수 현황(읍면동)

연

번
성명

생년

월일
주소 연락처 신청사유

추천 

여부
추천기관

자격요건

확인 결과

현장 

방문

1 홍길동
1955.

5.5.

대상시 

선정면 

OOO

000-000

-0000

보호자의 갑작스러운 

부재로 인한 돌봄 필요
O/X

oo병원

퇴원지원실

충족/

미충족

진행/

미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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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18 이용자 관리대장(시군구)

이용자 관리대장(시군구)

연

번
성명

생년

월일
주소 연락처 신청사유

추천 

여부
필요도 

선정 

결과

결과

통지

타 

서비스 

연계

1 홍길동
1955.

5.5.

대상시 

선정면 

OOO

000-000-

0000

보호자의 갑작스러운 

부재로 인한 돌봄 

필요

O/X 상/중/하
대상/

비대상

서면/

문자

OO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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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19 긴급돌봄 지원사업 제공인력 관리대장

긴급돌봄 지원사업 제공인력 관리대장

연

번
성명

주민등록

번호
주소

주요

활동지
자격사항 교육사항

제공 

서비스

급여

(월)

4대보험

가입여부

1 김OO
590101-

1234567

서울시 중구 

삼일대로

OOO건물 

OO호

서울시 

중구

사회복지사 

1급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교육과정명, 

수료여부

가사

지원

0,000,

000원
O

2

3

4

5

6

7

8

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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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20 회계관리 서식(예시)

회계관리 서식

연번 예산과목 세부집행내역 집행일 예산금액 집행금액 예산잔액

1
일반운영비/민간사업지원금/

긴급돌봄서비스 비용

10월 서비스 

비용 집행
24.05.07. 40,010,000원 4,758,000원 35,252,000원

2

3

4

5

6

7

8

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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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돌봄 지원사업 참고자료

연번 서식명 페이지

1 2024년 건강보험료 소득기준표 99

2 지역별 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 소득분위 판단표 102

3 대상자 요건 확인자료 105

4 적용 연령 출생연도 기준표(2024년) 106

5 맞춤광장 매뉴얼 107

6
성희롱･성폭력 피해자 지원 기관 및 종사자 정서･상담 지원 관련

프로그램 안내
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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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1 2024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표

※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임 / 단위 : 원

■ 기준중위소득 100%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인 2,228,445 79,238 19,780 79.848

2인 3,683,000 130,901 74,359 132,127 

3인 4,715,000 167,876 123,611 169,859 

4인 5,730,000 205,281 156,318 208,153 

5인 6,696,000 239,074 195,321 243,098 

6인 7,619,000 271,291 233,543 277,236 

7인 8,515,000 304,986 271,091 314,423 

8인 9,412,000 336,105 303,332 348,552 

9인 10,309,000 377,299 351,294 397,093 

10인 11,205,000 422,318 400,222 453,848

■ 기준중위소득 120%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인 2,675,000 95,183 24,266 95,712 

2인 4,420,000 157,035  109,680 158,960 

3인 5,658,000 202,377 152,948 205,281 

4인 6,876,000 247,170 205,217 251,147 

5인 8,035,000 289,638 254,448 296,718 

6인 9,143,000 324,452 291,356 336,105 

7인 10,218,000 377,299 351,294 397,093 

8인 11,294,000 422,318 400,222 453,848 

9인 12,370,000 453,848 433,430 498,289 

10인 13,446,000 498,289 478,514 543,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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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중위소득 140%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인 3,120,000 110,648 48,566 111,688 

2인 5,156,000 183,909 131,902 186,326 

3인 6,601,000 235,283 190,636 239,074 

4인 8,022,000 289,638 254,448 296,718 

5인 9,375,000 336,105 303,332 348,552 

6인 10,666,000 397,093 373,366 422,318 

7인 11,921,000 453,848 433,430 498,289 

8인 13,177,000 498,289 478,514 543,979 

9인 14,432,000 543,979 524,772 589,232 

10인 15,687,000 589,232 567,285 659,065 

■ 기준중위소득 150%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인 3,343,000 119,657 61,984 120,657

2인 5,524,000 196,672 146,739 199,492

3인 7,072,000 251,147 210,599 255,837

4인 8,595,000 304,986 271,091 314,423

5인 10,044,000 360,818 332,772 377,299

6인 11,428,000 422,318 400,222 453,848

7인 12,773,000 453,848 433,430 498,289

8인 14,118,000 543,979 524,772 589,232

9인 15,463,000 589,232 567,285 659,065

10인 16,808,000 659,065 625,932 773,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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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중위소득 160%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인 3,566,000 127,174 68,822 128,160

2인 5,893,000 211,316 162,847 214,007

3인 7,544,000 271,291 233,543 277,236

4인 9,168,000 336,105 303,332 348,552

5인 10,714,000 397,093 373,366 422,318

6인 12,190,000 453,848 433,430 498,289

7인 13,624,000 498,289 478,514 543,979

8인 15,059,000 543,979 524,772 589,232

9인 16,494,000 589,232 567,285 659,065

10인 17,928,000 659,065 625,932 773,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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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2 지역별 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 소득분위 판단표

시･도 시･군･구 소득 기준(안)
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 (1인, 단위: 원)

본인부담률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부산

16개 

시군구

(전체)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95,183 ~24,266 ~95,712 면 제

기준 중위소득 
120% ~ 160% 이하

~127,174 ~68,822 ~128,160 10%

기준 중위소득
160% 초과

127,174~ 68,822~ 128,160~ 100%

대구

9개 

시군구

(전체)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95,183 ~24,266 ~95,712 면 제

기준 중위소득 
120% ~ 140% 이하

~110,648 ~48,566 ~111,688 10%

기준 중위소득 
140% ~ 160% 이하

~127,174 ~68,822 ~128,160 20%

기준 중위소득
160% 초과

127,174~ 68,822~ 128,160~ 100%

인천

10개 

시군구

(전체)

수급자, 차상위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55,641 ~13,850 ~57,103 면 제

기준 중위소득 
50% ~ 120% 이하

~95,183 ~24,266 ~95,712 10%

기준 중위소득 
120% ~ 160% 이하

~127,174 ~68,822 ~128,160 20%

기준 중위소득
160% 초과

127,174~ 68,822~ 128,160~ 100%

광주

5개 

시군구

(전체)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95,183 ~24,266 ~95,712 면 제

기준 중위소득 
120% ~ 140% 이하

~110,648 ~48,566 ~111,688 30%

기준 중위소득 
140% ~ 160% 이하

~127,174 ~68,822 ~128,160 60%

기준 중위소득
160% 초과

127,174~ 68,822~ 128,160~ 100%

대전

5개 

시군구

(전체)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95,183 ~24,266 ~95,712 면 제

기준 중위소득 
120% ~ 160% 이하

~127,174 ~68,822 ~128,160 50%

기준 중위소득 160% 초과 127,174~ 68,822~ 128,16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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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 시･군･구 소득 기준(안)
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 (1인, 단위: 원)

본인부담률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울산

5개 

시군구

(전체)

수급자, 차상위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55,641 ~13,850 ~57,103 면 제

기준 중위소득 
50% ~ 100% 이하

~79,238 ~19,780 ~79,848 5%

기준 중위소득 
100% ~ 120% 이하

~95,183 ~24,266 ~95,712 10%

기준 중위소득 
120% ~ 160% 이하

~127,174 ~68,822 ~128,160 20%

기준 중위소득
160% 초과

127,174~ 68,822~ 128,160~ 100%

세종
전체 

지역

수급자, 차상위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55,641 ~13,850 ~57,103 면 제

기준 중위소득 
50% ~ 100% 이하

~79,238 ~19,780 ~79,848 5%

기준 중위소득 
100% ~ 120% 이하

~95,183 ~24,266 ~95,712 10%

기준 중위소득 
120% ~ 160% 이하

~127,174 ~68,822 ~128,160 20%

기준 중위소득
160% 초과

127,174~ 68,822~ 128,160~ 100%

강원

 4개 

시군구

(춘천, 원주, 

강릉, 횡성)

수급자, 차상위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55,641 ~13,850 ~57,103 면 제

기준 중위소득 
50% ~ 120% 이하

~95,183 ~24,266 ~95,712 10%

기준 중위소득 
120% ~ 160% 이하

~127,174 ~68,822 ~128,160 20%

기준 중위소득
160% 초과

127,174~ 68,822~ 128,160~ 100%

충북

10개 

시군구

(단양 

제외)

수급자, 차상위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55,641 ~13,850 ~57,103 면 제

기준 중위소득 
50% ~ 120% 이하

~95,183 ~24,266 ~95,712 10%

기준 중위소득 
120% ~ 160% 이하 

~127,174 ~68,822 ~128,160 20%

기준 중위소득
160% 초과

127,174~ 68,822~ 128,160~ 100%

전북

14개 

시군구

(전체)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95,183 ~24,266 ~95,712 면 제

기준 중위소득 
120% ~ 140% 이하

~110,648 ~48,566 ~111,688 10%

기준 중위소득 
140% ~ 160% 이하

~127,174 ~68,822 ~128,160 20%

기준 중위소득
160% 초과

127,174~ 68,822~ 128,16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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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 시･군･구 소득 기준(안)
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 (1인, 단위: 원)

본인부담률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전남

22개 

시군구

(전체)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95,183 ~24,266 ~95,712 면 제

기준 중위소득 
120% ~ 140% 이하

~110,648 ~48,566 ~111,688 10%

기준 중위소득 
140% ~ 160% 이하

~127,174 ~68,822 ~128,160 20%

기준 중위소득
160% 초과

127,174~ 68,822~ 128,160~ 100%

경북

7개 

시군구

(포항, 

구미, 상주, 

의성, 고령, 

성주, 울진)

수급자, 차상위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55,641 ~13,850 ~57,103 면 제

기준 중위소득 
50% ~ 100% 이하 

~79,238 ~19,780 ~79,848 5%

기준 중위소득 
100% ~ 120% 이하

~95,183 ~24,266 ~95,712 10%

기준 중위소득 
120% ~ 160% 이하

~127,174 ~68,822 ~128,160 20%

기준 중위소득
160% 초과

127,174~ 68,822~ 128,160~ 100%

경남

12개 

시군구

(창원, 진주, 

통영, 김해, 

밀양, 거제, 

양산, 함안, 

창녕, 남해, 

하동, 합천)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95,183 ~24,266 ~95,712 면 제

기준 중위소득 
120% ~ 160% 이하

~127,174 ~68,822 ~128,160 20%

기준 중위소득
160% 초과

127,174~ 68,822~ 128,160~ 100%

제주

2개 

시군구

(전체)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95,183 ~24,266 ~95,712 면 제

기준 중위소득 
120% ~ 150% 이하

~119,657 ~61,984 ~120,657
면 제

10%

기준 중위소득 
150% ~ 160% 이하

~127,174 ~68,822 ~128,160 20%

기준 중위소득
160% 초과

127,174~ 68,822~ 128,16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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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3 대상자 요건 확인자료

요건 요건확인자료(예시)

➊
긴급성

(1) 갑작스러운 질병 및 부상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경우

급성기 질환, 부상 등 발생으로
혼자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경우

∙ 진단서
∙ 현장방문 

퇴원 후 1달이 지나지 않아 
한시적 돌봄이 필요한 경우

∙ 진단서, 수술확인서, 퇴원확인서 등 
∙ 현장방문으로 확인**

병원 내 퇴원지원실･사회사업팀 등을 통해
퇴원 후 1달 내외의 일시적 돌봄이 
필요한 것으로 요청받은 경우

∙ 긴급돌봄 대상자 추천서 

(2) 주 돌봄자의 갑작스러운 부재로 돌봄이 필요한 경우

사망
∙ 사망신고서(진단서)
∙ 사망 사실이 반영된 주민등록증

입원 ∙ 수술확인서, 입원확인서 등 

가출･행방불명 -가출･실종신고 후 절차 
진행 중인 사람

∙ 가출신고(실종신고) 접수증

구금 -교도소, 구치소, 치료감호시설 등에 
1개월 이상 구금된 경우

∙ 수용증명서 등

감염*-주돌봄자의 코로나19 감염 등 발생 
및 돌봄자가 고령인 등의 사유로 감염 
위험이 높아 돌봄 공백이 발생하는 경우

∙ 진단서

(3) 타 서비스 신청 후 처리기간 또는 퇴원 후 한시적 돌봄이 필요한 경우

타 서비스 신청 후 처리기간
∙ 읍･면･동 등을 통한 타 서비스 신청여부 확인
∙ 돌봄 요구도 평가 

기존 만성질환, 노쇠 등 진행으로 신체기능 
저하가 발생하고, 한시적 지원 필요성이 
현장 방문을 통해 확인된 경우

∙ 돌봄 요구도 평가 

➋
돌봄

필요성

독립적으로 일상생활 수행이 불가능한 자로
긴급히 돌봄이 필요하나 돌봄을 제공받을 수 없는 경우 
* 현장방문 및 돌봄 요구도 평가로 확인

➌
보충성

서비스 신청 및 이용 시, 타 공적 돌봄서비스를 받고 있지 않을 것
또는 제공할 수 있는 다른 공적 돌봄 서비스가 없는 경우
* 개인의 동의를 얻어 읍･면･동 조회

기타

재가 돌봄이 가능한 경우
만 19세 이상 성인*(출생연도 기준)
* 예외적으로 긴급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만 19세 미만 대상자에게도 서비스 제공 가능

예외적 
지원

기타 시군구청장(위탁기관의 장)이 예외적으로 긴급한 돌봄이 필요한 것으로 인정한 경우  

 * <서식1-2> 긴급돌봄 지원사업 대상자 추천서

 * (1급감염병) 생물테러감염병･치명률 높거나 집단발생 우려가 크며 음압격리와 같은 높은 수준의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에볼라, 메르스, 사스, 신종플루 등)

(2급감염병) 전파가능성을 고려,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결핵, 홍역, A형간염, 코로나19 등)

** (현장방문) 구체적으로 ADL(Activities of Daily Living) 정도를 측정하는 것은 아니나 현장 방문 

및 요구도 평가표를 통해 돌봄 필요성을 확인



106 /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 2024년 긴급돌봄 지원사업 안내

참고 4 적용 연령 출생연도 기준표(2024년)

연령 출생연도 연령 출생연도 연령 출생연도

만 1 세 2023년생 만 36세 1988년생 만 71세 1953년생

만 2 세 2022년생 만 37세 1987년생 만 72세 1952년생

만 3 세 2021년생 만 38세 1986년생 만 73세 1951년생

만 4 세 2020년생 만 39세 1985년생 만 74세 1950년생

만 5 세 2019년생 만 40세 1984년생 만 75세 1949년생

만 6 세 2018년생 만 41세 1983년생 만 76세 1948년생

만 7 세 2017년생 만 42세 1982년생 만 77세 1947년생

만 8 세 2016년생 만 43세 1981년생 만 78세 1946년생

만 9 세 2015년생 만 44세 1980년생 만 79세 1945년생

만 10세 2014년생 만 45세 1979년생 만 80세 1944년생

만 11세 2013년생 만 46세 1978년생 만 81세 1943년생

만 12세 2012년생 만 47세 1977년생 만 82세 1942년생

만 13세 2011년생 만 48세 1976년생 만 83세 1941년생

만 14세 2010년생 만 49세 1975년생 만 84세 1940년생

만 15세 2009년생 만 50세 1974년생 만 85세 1939년생

만 16세 2008년생 만 51세 1973년생 만 86세 1938년생

만 17세 2007년생 만 52세 1972년생 만 87세 1937년생

만 18세 2006년생 만 53세 1971년생 만 88세 1936년생

만 19세 2005년생 만 54세 1970년생 만 89세 1935년생

만 20세 2004년생 만 55세 1969년생 만 90세 1934년생

만 21세 2003년생 만 56세 1968년생 만 91세 1933년생

만 22세 2002년생 만 57세 1967년생 만 92세 1932년생

만 23세 2001년생 만 58세 1966년생 만 93세 1931년생

만 24세 2000년생 만 59세 1965년생 만 94세 1930년생

만 25세 1999년생 만 60세 1964년생 만 95세 1929년생

만 26세 1998년생 만 61세 1963년생 만 96세 1928년생

만 27세 1997년생 만 62세 1962년생 만 97세 1927년생

만 28세 1996년생 만 63세 1961년생 만 98세 1926년생

만 29세 1995년생 만 64세 1960년생 만 99세 1925년생

만 30세 1994년생 만 65세 1959년생 만 100세 1924년생

만 31세 1993년생 만 66세 1958년생 만 101세 1923년생

만 32세 1992년생 만 67세 1957년생 만 102세 1922년생

만 33세 1991년생 만 68세 1956년생 만 103세 1921년생

만 34세 1990년생 만 69세 1955년생 만 104세 1920년생

만 35세 1989년생 만 70세 1954년생 만 105세 1919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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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5 맞춤광장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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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6
성희롱･성폭력 피해자 지원 기관 및 종사자 정서･상담 지원 관련 

프로그램 안내

▶ 성희롱･성폭력 피해자 지원 기관 

 ∙ 서비스 제공 중 성희롱, 성폭력이 발생한 경우 피해자에 대한 상담지원, 법률지원, 의료지원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다음 기관에 연계하거나 정보 제공

<성희롱･성폭력 피해자 지원 기관>

1) 성희롱･성폭력 근절 종합지원센터(한국여성인권진흥원)

  - 지원내용: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상담지원, 사건처리절차 안내, 상담･의료･법률 지원 연계

  - 상담방법: 전화상담, 온라인상담

  - 신청방법: (전화) 02-735-7544, (홈페이지) http://stop.or.kr

2)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1366)

  - 지원내용: 성폭력, 성매매, 가정폭력 등 피해상담 지원, 법률지원 연계, 의료지원 연계

  - 상담방법: 전화상담, 방문상담, 온라인 상담 등 

  - 연계기관: 여성긴급전화 1366, 가정폭력상담소, 성폭력피해상담소, 성매매피해상담소, 해바라기센터 등

  - 신청방법: http://www.women1366.or.kr, 카카오플러스 친구 ‘1366’ 검색 후 ‘여성폭력 사이버 

상담(women1366)’ 친구 추가

▶  종사자 정서･상담 지원 관련 프로그램 안내

 ∙ 제공기관은 종사자가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외상경험(이용자 사고, 사망 등), 이용자의 

부당행위로 인한 건강장해 등으로 치료 및 상담이 필요한 경우 관련 자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연계

<종사자 정서･상담 지원 프로그램(공통)>

1) 근로복지공단 근로자지원프로그램(EAP)

  - 지원대상: 300인 미만 사업장 및 소속 근로자

  - 지원내용: 중소기업근로자를 위한 전문가 상담, 코팅, 교육지원

(개인회원) 1인 연간 7회 상담 제공(게시판 상담 무제한)

(기업회원) 연 3회 기업교육으로 인한 오프라인 특강, 집단프로그램 제공

    * 스트레스 관리, 감정노동자 보호, 자살예방, 직장 내 괴롭힘, 조직 내 소통, 양육 코칭 등

  - 신청방법: 근로복지넷(http://www.worlddream.net) 가입 후 신청

  - 문의처: (전화) 070-4603-3042

2) 근로자건강센터 심리상담

  - 지원대상: 근로자 건강관리에 취약한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

  - 지원내용: 사업장에서 재해 사고가 발생했거나 근로자의 건강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 업무 중 당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대해 직업환경의학전문의, 상담심리사, 산업간호사 등 전문가에게 

의학 전문 심리 상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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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원지역: 전국 23개소에 위치한 안건보건공단 근로자건강센터

  - 문의처: (전화) 1577-6497 (홈페이지) http://www.kosha.or.kr

3) 직업트라우마센터

  - 지원대상: 중대산업재해, 동료의 자살, 직장내 괴롭힘, 성희롱･성폭력 등 산업재해로 인한 정신적 외상

(직업적 트라우마)를 겪는 노동자 및 사업장

  - 지원내용: 임상심리사 등 심리 및 정신보건 관련 자격을 갖춘 전문인력에 의한 심리검사, 심리상담, 

심리교육, 사후관리 등 전문상담프로그램, 집단 트라우마 교육 제공

  - 지원지역: 전국 13개소 운영

  - 산청방법: 심리상담전용 핫라인 1588-6497, http://www.kosha.or.kr

4) 한국사회복지협의회 ‘같이 ON’ 프로그램

  - 지원대상: 전국사회복지종사자

  - 지원내용: 사회복지종사자 소진 예방을 위한 맞춤형 힐링프로그램 2박3일 일정(강원 청정지역 체험 

프로그램, 직무 스트레스 완화 프로그, 상황대처능력 향상 프로그램 등) 

  - 진행장소: 강원랜드 지원 호텔, 리조트

  - 문 의 처: 02-2077-3928(한국사회복지협의회), http://www.bokji.net

5)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호센터(서울시, 경상남도)

  - 지원대상: 서울/경남 거주 또는 서울/경남 거주 또는 서울/경남 소재 사업장에 근무 중인 감정노동자

  - 지원내용: 피해자 보호와 심리상담, 힐링프로그램 지원, 교육실시 등

  - 신청방법: 홈페이지 및 유선 신청

     *서울시   http://www.emotion.or.kr, 02-722-2525

     *경상남도 http://www.gynemotion.or.kr, 055-603-7914





문의사항 연락처

◎ 사업 관련 문의 

  -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 사회서비스원 긴급돌봄 대표번호 ☎ 1522-0365

  - 관할 주소지의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시･도 사회서비스원 등

기관명 대표번호

부산광역시사회서비스원 051-861-8101

대구광역시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 053-210-5600

인천광역시사회서비스원 032-721-5544

광주광역시사회서비스원 062-607-5200

대전광역시사회서비스원 042-331-8901

울산광역시 복지가족진흥사회서비스원 052-278-0500

세종시사회서비스원 044-850-8100

강원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 033-248-5700

충청북도사회서비스원 043-820-3600

전북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 063-906-4001

전라남도사회서비스원 061-287-8124

경북행복재단 054-710-8804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 055-230-8200

제주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 064-742-3500




